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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3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양식어장은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 및 양식장의 자가오염 등으로 인해 오염

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병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장기연작에 따른 어장노후화 등

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양식어장의 환경보전 및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어장관리법｣을 제정하여 어장의 효율적 보전,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 특히 동법에 의하여 오염 및 병해 발생이 빈번하고 어장 생태계가 악화된 어장

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장정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장

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토록 하였고, 어장관

리특별해역 내 해역을 대상으로 어장휴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음

○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휴식년제 실시를 통

하여 양식어장의 환경 개선, 양식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안전한 양식수산물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아직 우리나라는 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준비가 미흡함

- 현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 양식휴식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정책과 손실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

한 상황에서는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어장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에 대한 휴식년제 실시에 대비한 타당

성 분석과 정책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휴식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등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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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 범위는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으로 한정하였고,  주요 연구내용은 양식어

장 휴식년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양식어장 휴식년제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양식

어장 휴식년제 어업인 인식도 조사,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 양식어장 휴식년

제 지원방안, 양식어장 휴식년제 효과분석,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등임

○ 본 연구는 크게 문헌자료 조사, 설문 및 현지출장 조사, 전문가 자문,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추진됨

- 문헌자료 조사는 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선행연구, 외국 선진국의 보고

서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설문조사는 주요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어장휴식 필요성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해 실시하였음 

- 한편 동 연구추진의 효율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

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아울러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

연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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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 본 연구추진체계는 <요약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음 

<요약 그림 1-1> 양식어장 휴식년제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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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제1절 양식어장 이용관리 실태 및 문제점

1. 양식어장 이용 현황 

○ 양식의 정의는 ｢수산업법｣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

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

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과 관련된 제도는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등이 있음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어업의 질서 ․ 조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시 ․ 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수립(시 ․ 군 ․ 구) 
어장기본도 작성

어장관리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시행계획
(시 ․ 군 ․ 구)

어장 환경 보전 ․ 개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장관리법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

기르는어업육성법

<요약 그림 2-1> 양식어장의 이용 ․ 관리체제

2. 양식어장 오염실태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해양환경조사연보에 수록된 전국 연안 60개 해역을  55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각 해역에 대한 환경특성을 분석하였음  

○ 해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해역의 상태를 평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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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의 경우 대부분 해역에서 해역수질기준 Ⅰ, Ⅱ등급(2㎎/L 이하) 이내로 양호함

- 남해는 부산신항에서 해역기준 III등급(4㎎/L 이하) 상태였으며, 특히, 환경관리해

역인 마산만, 행암만, 진해만의 불량한 수질 상태는 좋지 못하였으나, 그 외 항

만들은 Ⅰ~Ⅱ등급으로 양호함 

- 서해의 경우는 목포항, 평택항에서 I등급 상태였으며, 그 외 항만들은 Ⅱ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환경관리해역인 시화호와 인천연안에서 III등급 상태였고, 그 

외 연안에서는 Ⅰ~Ⅱ등급으로 양호함 

- 연안과 근해의 경우 동해와 남해는 Ⅰ~Ⅱ등급이었고, 서해 연안해역도 III등급이

었던 중부와 남부의 군산연안, 고창연안, 목표연안을 제외하고 Ⅰ~Ⅱ등급 수준임

- 해저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부영양화가 진행된 진해만, 마산만, 시화호 

등의 해역에서 오염퇴적물 기준(20㎎/g.d)을 초과하였고, 산휘발성황화물(AVS) 

역시 항만 및 반 폐쇄성만(진해만, 마산항, 시화호 등)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냄

3. 양식어장 정화사업

○ 1986년에 연안어장의 오염심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협 주관으로 폐기물 수거위주

의 ‘양식어장정화사업’이 실시되었고, 1991년에 ｢수산업법｣의 개정에 의해 청소명

령권을 가진 시․도로 동 사업이 이관되어 추진됨

-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을 별도로 시행됨

- 1996년에부터는 오염이 심화된 만(灣)단위로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이 시행됨

○ 2000년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관리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인 

어장관리 및 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254천ha 

및 어장주변 수면에 대해 ‘연안어장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중임 

- 연차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해안 해역, 2011년 서해안, 2012년 동해안․

제주 지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안어장의 해역별, 품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어장환경 실태조사 지침을 작성할 예정임   

- 어장환경 실태조사 내용은 수질환경, 저서환경, 양식생물, 먹이량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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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연안어장 어장환경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시점 다음 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즉 어장환경 실태조사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이 지정되면 ‘어장관리해역 어장 

정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 현재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면 시․도

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조건은 국고 보조 80%, 지방비 10%, 자담 10%이며, 이중 자

담을 지방비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간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까지 포함한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행면적은 426,489ha임

- 연도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정화면적이 증가하였으

나 2005년부터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4.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문제점

○ 연안어장과 관련된 환경기초자료가 미비함 

- 2001년 ｢어장관리법｣ 시행 이후 연안어장의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

뤄진 바가 없으며, 2008년부터 어장환경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연안어장 

관리는 기존 자료와 지자체의 현장 감각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연안어장의 오

염실태 파악에 따른 어장환경 보전대책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어장관리법｣에 규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운영이 미흡함

- 양식어장의 적정한 이용․관리, 어장정화․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장

관리해역 또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아직 지정된 해역은 극소

수임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추진이 미흡함

○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이행이 미흡함 

- 제도적으로 어업권자는 3년 내지 5년마다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어

장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침적된 퇴적물을 수거․처리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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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추진에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실제

로는 상이한 양식순기 등으로 인한 어업인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추진되어야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어업인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음

제2절 양식어장 휴식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양식어장 휴식의 개념

○ 양식어장 휴식의 개념 

- 해양생태학적 측면 : 양식어장의 휴식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이용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임 

- 양식어장 관리 측면 : 양식어장의 환경이 악화되어 어장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어장의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을 일정 기간 휴식을 통해 어장 생산성을 회

복하는 것임

- 법적인 측면 : ｢어장관리법｣에 의하면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

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이상을 고려할 때 양식어장 휴식이라는 것은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이 악화된 어

장에 대해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어장을 휴

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필요성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 임해공단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고 대규모 연안 간척ㆍ매립사업에 따른 갯벌훼손으

로 연안해역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양식생물의 장기간 연작에 따른 어장의 

노후화와 밀식으로 인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안은 부영양화가 가

속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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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장의 품종별 생산성 추이를 보면, 2000년에 양식어장의 단위면적(ha)당 생산

량은 5.2톤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7년 10.2톤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2008년에 9.8톤으

로 감소함 

-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어장의 환경수용력을 적정하게 이용한 것보다

는 과밀 양식, 불법 시설, 항생제 투하 과다, 양식품종 다각화 등 과도한 이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국내에서는 광우병 논란, 수산물의 멜라민 검출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서 식품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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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제1절 휴식년제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1. 어장관리법의 어장 휴식

○ 어장 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어장관리법 제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어장에 대해 5년마다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동 계획에는 면허․허가 동시갱신, 어장면

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이용, 어장 휴식, 어장 정화․정비, 가타 사항 등을 포

함하는데, 여기에 어장 휴식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법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5조) 

-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5년 마다 해역별로 어장 환경조사를 실시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에 대해 어장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의 보전․

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특별해

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어장 휴식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법 제9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에 대해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어장관리법｣시행령 제8조에는 어장휴식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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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해야 함 

- 그리고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

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어장관리법｣에는 어장휴식 대상, 어장휴식 정의, 어장휴식계획수립, 지정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 어장휴식과 관련한 제도는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이미 확립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장관리해역 지정(시․군․구), 어장환

경조사(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농림수산식품부)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나, 현재까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은 경기도 옹진군 1곳에 불과

하며, 어장환경조사도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은 전무하고,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갖추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양

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절차, 휴어보상 등에 관한 내용은 

미비함 

2.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어장휴식

○ 어장관리기본계획 : ｢어장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어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최근에 수립된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은 2007~2011년까지이고, 동 계획

의 내용은 크게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

항으로 나누어지며 그 각각에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음 

○ 어장관리기본계획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비사업 시책 중 어장휴식이 포

함되어 있고, 어장휴식의 필요성으로서 장기연작과 환경오염 심화로 병해가 빈발

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어업을 정지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의 어장환경의 복원을 도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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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휴식의 추진목표와 방향에는 양식어업의 장기연작과 환경오염으로 어장환경 

훼손이 심화되어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장관리특별해역에서는 2년간 어업을 중지

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어장휴식 시범사업은 어장휴식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2008~2010년 동안 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임 

   

제2절 직불제 관련 정책 

1. 관련 제도 

○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1995)

- 동 법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질서의 규범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 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동 협정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

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산보전제와 관련된 법조문 내용은 제11조제2항으로서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의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산보전제 유형 :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 고령어가

은퇴 수산보전제,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휴어 수산보전제,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등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동 시행규칙｣(1997)

- 농림수산식품부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

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칙｣을 신설하였음 

- 동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 농

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재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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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4장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규정에는 직접지불금(제12조)의 범위,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제13조), 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요건(제14조) 등이 있음

2. 관련 정책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정책

- 동 정책은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어류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

획을 방지하고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

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

원함

- 2004년도는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2013년까지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

용율을 1,500개소까지 확대를 목표로 2008년까지 415억 원이 지원되었음

- 국고보조 100%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함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정책

- 동 정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데 있음 

- 대상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유기농산물, 전환기ㆍ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임

○ 친환경축산 직접지불 정책

- 동 정책은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임 

- 지급 농가는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를 대

상으로 함

○ 쌀 생산조정 정책

- 동 정책은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 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임

- 정부지원 조건 하에 일정 기간 생산을 중단한다는 점에서는 어장휴식과 같으나 

시행목적이 생산조정으로서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휴식과는 차이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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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 사례 분석

1. 일본의 친환경 양식정책

○ 최근 과밀양식, 과잉 사료 투하, 항생제 남용 등으로 양식어장이 악화됨에 따라 양

식어장의 악화를 확실히 방지함과 동시에 특정 양식수산 동식물의 전염성 질병방

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 양식생산 확보법｣을 공포함

- 양식어장 환경보전의 추진을 보면, 어업협동조합 등은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지

속적 양식생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양식어장 개선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정을 받은 어장개선 계획을 작성한 어업협동조합이 어장개선 계획내용에 적합

하도록 어업권 행사규칙의 변경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계양식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보통결의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도도부현 지사는 양식어장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업협

동조합 등에 대해 양식어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이에 따라 어업협동조합 등은 어장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중국의 금지구역 및 휴어제

○ 중국은 해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원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

징적인 것이 금어기와 휴어기임

- 중국 정부는 1995년에 수산자원보호정책을 통합해 ‘하계휴어제도’를 실시

- 도입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7~8월 기간에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저인망과 범장망

(개량식안강망)의 조업을 금지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으나 점차 하계휴어제의 

확대로 휴어제 참여 어선의 수는 2001년에는 11만 8,000척까지 늘어남

- 중국의 휴어제는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적 단위로 동시에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때문에 국가관할권이 강하고 강제적인 

자원관리 조치이며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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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어업인 인식도 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

1. 설문조사 개요

○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하여 어업인 의견은 반드시 수렴되어야 하

는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임

-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업활동을 잠정

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 등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임

○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도 및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의 전복, 굴, 김, 미역, 조피볼락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식

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조사개요

목적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도 및 호응도 파악

조사방법
면대면 1:1 설문조사 병행
 - 관련 수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응답자와 대면

조사기간 2009. 1. 28 ~ 2. 15

조사대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 내 콜 센터

<요약 표 4-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내용

○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3개 부분으로 즉, 인지정도, 정책도입 타당성, 지원 등의 분

야로 구분되며 전체 10개 문항과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부록참조)

구     분 설  문  조  사  내  용

인지 또는 호응도 인식도,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시 참여여부와 이유

정책도입타당성 도입 필요성, 도입 시급성, 도입 효과 등

지원
양식어장 휴식년제 정부 지원여부, 어장환경 악화의 책임, 양식어장 휴
식년제 실시방식

문제점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및 실시에 따른 문제점

<요약 표 4-2> 양식어장 휴식년제 설문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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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과거 10년간 어장 생산성이 대부분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하락 혹은 정체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다수가 어장환경 

악화라고 답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었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 가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홍보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임 

○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실시 효

과에 대해서는 81%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따라서 어업인들은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가 어장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어장환경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라고 답한 응답자도 19%로 나타나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시행한다면 어장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휴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리고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기 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실시되면 어업인들은 잠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중단해야 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식

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어장환경의 악화는 어업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양식업자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

안이 적정함

- 예비 참여 희망자들의 희망 자담 부담률은 10~20% 가량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식어장 휴식년제 사업에 어업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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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정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시행된다면 참여율이 저조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나,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 어장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사업

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어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할 것임

 2. 시사점

○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행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사

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임에 따라 어업인들의 

인지도 및 참여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

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팸플릿 배포 및 정책 설명회 등

을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으로써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기존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임에 따라 본 사업 실시 전 시범 사업을 실

시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본 사업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함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장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비교적 실시가 용이하

고,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함

-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실시되면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의 기회를 상실하여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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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 체계

1. 기본방향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양식어장휴식년제 조기 도입 정착, 둘째는 시범사업을 통한 동 제도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셋째는 휴식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

도록 하는 것임

2. 추진체계

○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어장관리정책 추진체계내에서 찾아야 

함

- 우리나라 어장관리정책은 <요약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장환경조사를 

통하여 어장관리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

며, 마지막으로 어장면적 및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요약 그림 5-1> 우리나라 어장관리정책 추진체계도

○ 동 연구용역에서 제안하는 어장휴식년제 추진체계를 <요약 그림 5-2>에서 보면 시

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 중 양식어장 휴식이 필요한 어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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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업권자 등과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휴식년제 도입의 

필요성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침

- 이후 어업인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통지하고 양식어장 휴식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 어장철거, 휴식, 재설치 및 준공의 과정을 거침

<요약 그림 5-2>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체계도

○ 휴식기간은 품종 및 어장의 상태에 따라 2 내지 3 년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휴식기간 중 어장정화사업을 1년 정도 시행하고 약 1년 내지 2년간을 휴식함으

로써 어장정화로 인하여 혼탁해진 해양생태계를 안정화함과 동시에 어장생산성

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임

제2절 시행계획

1. 어장관리법에 근거한 시행계획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계획은 ｢어장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음

- 동법에 의하면 대상어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면허어장에 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이 어업권자와 시기․기간․방법 등을 협의하여 어장휴식계획을 수립

하여 고시함. 휴식기간 중 해당 지자체장은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내의 어장 중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

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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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9조제5항), 그러한 어장

은 어장정화ㆍ정비 실시어장,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불필요한 어장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장임

○ 어장휴식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은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시행

령 제8조제1항)이고, 휴식계획 고시사항은 어장휴식의 사유,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

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어장휴식

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시행령 제8조제3항) 등임

2. 양식어장 휴식년제 중장기 계획

○ 양식어장 휴식년제 중장기 계획은 어장관리해역 및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에 따

라 정해질 수 있으나, 현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이 미미하여 현재 지정상태만을 고

려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함 

○ 동 연구에서는 정부의 어장관리해역 지정계획에 기초하여 <요약 표 5-1>과 같이 어

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범사업 및 양식어장 휴식년제 

본사업 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였음

- 우선 어장관리해역은 현재 추진 중인 어장환경조사를 기초로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매년 3개 정도를 지정한다고 가정하였음

- 2009년의 경우 조사해역에서 5개 후보지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기초로 1년

간 지자체가 검토하여 그중 3개 정도가 2011년 지정한다고 가정하여 현재의 조

사가 끝나는 2013년의 2년 후인 2015년까지 3개씩을 지정한다는 계획임

- 이후 약 5년간에는 약 4개 정도의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총 35개 정도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어장관리특별해역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 지자체가 약 2

년 정도 관리한 상태를 1년간 정밀 조사하여 지정한다고 가정하였음

- 따라서 2011년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2년이 경과한 2013년에 정밀조사를 실시

하여 2014년 최초로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후 약 4년간 매년 1개의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 2018년부터 2개씩을 지정하

여 향후 10년간 총 9개의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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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5-1>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및 양식어장 휴식년제 계획(안)

구  분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어장휴식년제

시범사업
어장휴식년제

본 사업

2011 3

2012 3 1

2013 3 1

2014 3 1 1

2015 3 1 1

2016 4 1 1

2017 4 1 1

2018 4 2 1

2019 4 2 1

2010 4 2 1

합 계 35 9 2 7

제3절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방안

1.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 개념 및 지원 타당성

○ 수산보전제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자금의 지불에 의하여 어가 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원보전, 환경보전, 공익기능 유지, 어가경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특

히 수산업 기반강화를 통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라는 수산정책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사업 중 직불제 성격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배합사료 지원사업 및 생분해성 어구지원 사업 등이 수산관련 직불

제 또는 수산보전제에 해당하는 사업임

-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을 통해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식어

민들에게 지불하는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는 수산보전제의 하나의 유형이라

고 할 수 있음

○ 어장휴식년제의 시행은 관련 어업인의 소득감소와 직결되므로 관련 어업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소득감소분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양식자가오염에 의해 일부 양식어장환경이 오염되기도 하므로 관련 어업

인도 일부 책임을 통감하여 어장환경개선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어장휴식년제 시

행에 따른 소득감소의 일부를 감내할 필요가 있음 



요  약

요약 ( 23 )

○ 현행 ｢어장관리법｣은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에 앞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시

기․기간․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일 경제적인 유인책 없이 제도 시행을 행정적인 명령에만 의존할 경우 어업인

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

○ 어장휴식 직불제의 도입은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

으로서 그 의의가 있음

○ 결론적으로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어장관리법｣ 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는 규정,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조성 

또는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 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

내지원정책의 시행)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지

원이 가능함 

○ 국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WTO/DDA 규범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규율에 관한 협상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협상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

금을 금지시킬 예정임

-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식업 관련 보조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수산보조

금 금지 항목에 있어 환경개선과 관련된 정부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으로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시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허용보조금으로 분

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WTO/DDA 협상타결을 전제하더라도,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정부

지원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휴식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

- 첫째, 정책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 둘째, 어장휴식 직접지불제 대상, 대상종, 지원의 상한선과 하한선, 대상지역 등

- 셋째,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지원액 산정, 지원액 산정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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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등 어장휴식 직불제 집행주체

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및 집행주체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방안과 제

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제재수단 및 정도에 대한 구체

적인 검토가 필요함

<요약 표 5-2> 시행시 고려 사항

구분 고려 사항

시행 가능성 -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행 가능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선정의 합리성
- 지원의 상한성 및 하한선의 설정
- 대상지역 및 대상어종 선정의 적합성

지원조건
- 지원수준 및 지원조건의 결정
- 지원 금액 산정 및 산정방법의 타당성

역할 분담
- 집행주체의 결정
- 모니터링 방식 및 제재 수단

2. 지원체계 기본방향

○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시 정책 목적을 극대화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양식어장 환경 악화의 책임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양식어장 휴식기

간 중 상실되는 어업소득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서 어업소득의 손실을 어

느 수준정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함

- 손실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론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지원율을 

2/3로 결정하되, 고정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 참여를 위

한 실질적인 유인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양식어장이 휴식함에 따라 휴식기간 동안 생계대책 

또는 산업유지 차원에서 해당 양식업자에게 감소되는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직불

제 형태의 수산보조금에 해당함

- 경영 유지 차원 및 어가생계 안정 차원에서 각각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

한 인센티브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수산보조금의 형태를 가지는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현재 협상 진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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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WTO/DDA 수산보조금 규율과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

- 현재 협상 추이로 보아 양식업과 관련된 보조금은 규범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규제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원 조건 및 지원금 산정 방법

○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양식어장 휴식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어야 함

- 즉 어장휴식 기간 동안 해당 양식어장에서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아울러 어장휴식제의 관리가 쉽도록 면허권 단위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함

- 지분권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이 합의하여 하나의 면허권으로 신청해야 함

○ 한편 어장휴식제에 지나치게 많은 어장이 참여할 경우 수산물 수급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상 품종 어장의 10%를 상한으로 설정함 

○ 해당 지원금에 대한 책임 분담방식은 양식어장 환경악화 및 양식어장 환경 개선에 

대한 수익자 부담에 입각하여 정부 : 지자체 : 어업인 = 50% : 30% : 20%의 기본적

인 틀을 유지함 

○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 간의 책임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결국 인

건비에 대한 책임 비중은 정부, 지자체 및 어업인이 각각 일정부분을 부담하면 바

람직할 것임

○ 어장 휴식 지원 소요 예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경영실적을 어업수입과 어업비

용 부분을 구분해서 어업이익(어업수입-어업비용=당기순이익)에 대해 정부 및 지자

체가 책임론에 입각하여 총 80%를 지원함 

○ 총비용은 크게 고정비, 인건비, 어장 관리비, 판매비 등으로 구분됨

- 이중 어장관리비는 양식어업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고, 판매비는 어획물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위판수수료 등이 포함됨 이때 어장관리비, 판매비, 인건비 

등은 변동비이므로 어장 휴식을 실시할 경우 어획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발생

하지 않는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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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휴식 지원금 산정방법

어장 휴식 지원 금액 = 휴장휴식기간(2년)중(어업이익+인건비)중 80% + 어장휴식기간중 고정비

※ 휴어지원 금액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담 금액임

○ 지원방법은 어업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과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시범사업에서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

하고, 단, 지원 대상어가는 ｢수산업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어촌계 등)를 

대상으로 함 

○ 아울러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소득 보전 목적이므로 일시불이 아닌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분할 지급하여 어가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제4절 시범사업 실시방안

1.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현재 어장관리특별해역이 지정되지 않았음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시범사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양식어장 휴식년제 적용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함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범실시에 따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범사업이므로 시행이 용이하고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품종 

및 해역을 선정함

- 둘째, 시행에 앞서 해당 어업인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실시함

- 셋째, 어업인의 동의를 전제로 함

- 넷째,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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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시범사업 대상해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어장관리해역 후보해역 내에 위치한 어장

- 둘째, 사업시행이 용이한 해역

- 셋째, 어장 휴식년제의 효과를 쉽게 추정할 수 있고, 단기간 사업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해역

- 넷째, 어장휴식에 따른 지원 및 어장정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장

○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조사 결과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잠

정적으로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만 중 미더덕 양식장 세 곳을 시범사업 대상해역으

로 선정하였음

○ 대상해역의 어업권 현황은 <요약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ha 미만이고, 관련 

양식업자는 13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임

- 동 해역은 <요약 그림 5-3>에서 <요약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만의 

내만에 위치하여 다른 양식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해역임

<요약 그림 5-3> 마산시 어장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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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림 5-4> 마산시 미더덕 어장 분포 현황(붉은색 부분은 미더덕 어장)

<요약 그림 5-5> 마산시 미더덕 어장 분포의 위성사진

    

<요약 그림 5-6> 마산시 미더덕 어장의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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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5-3> 시범사업 대상해역 어업권 현황

연번 어업종류 어업방법 품종 면적(ha) 어장위치 어업권자

제74호　　 어류등양식 수하식양식(연승식) 미더덕 3 구산 석곡 5명

제75호 어류등양식 수하식양식(연승식) 미더덕 3 구산 석곡 2명

제76호　 어류등양식 수하식양식(연승식) 미더덕 4.284 진동 6명

합  계 10.284 13명

자료 : 마산시, 내부자료

○ 총 사업 기간은 2년이고, 1차년에는 어장 청소 및 저질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2차년

에는 해양생태계 안정화 및 효과조사를 실시함

<요약 표 5-4> 시범사업 실시 계획

년차 세부 사업 내용 관련 기관

1년차

- 대상 해역 선정
- 대상어장 소유주 동의서 작성
- 어장 휴식년제 관련 소득보전금 지급(분기별 지급)
- 양식시설물 제거
- 어장 청소 및 저질 개선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

2년차
-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 해양생태계 안정화
- 해양환경조사(=효과조사, 전후비교)

- 국립수산과학원 등

○ 어장 휴식 직불제는 어장휴식 기간 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 손실분에 대하여 일정 

수준을 보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업소득 손실분은 어장휴식을 하지 않고 양식업

을 계속할 경우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임 

○ 소득보전은 양식어장 경영에 따른 순이익 금액의 80%를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반적으로 어장 환경악화에 대한 책임론에 입각하여 정부(50%), 지방자치단체

(30%), 양식업자(20%)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총 지원금 = (((연간 순소득/ha × 80%) × 2년) + 시설철거비/ha + 시설비/ha) × 면적

 ○ 그러나 시범사업부터 양식업자에게 어장환경악화의 책임론에 따라 일정부분을 부

담하게 할 경우, 어장휴식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시범 사업의 경우 양식업자의 부담을 10%정도로 하고, 이 또한 어장청소

시 참여(인건비 부담)를 통해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킴

-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된 이후부터는 순이익금의 80%를 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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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소득 보전금은 2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함

○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주무부처는 양식업활동에 관한 규제 및 지원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 시행주체가 되고, 구체적인 정책 집

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함

○ 사업의 추진방법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은 사업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

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5절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1. 예상 문제점

○ 현재까지 전국에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1곳(옹진군)에 불과하며, 어장환

경조사도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어장환경특별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년제 대상 해역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임

○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양식어장 휴식

년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절차, 휴어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행

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업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어장휴식 대상어장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이라고 전부가 어장휴식대상은 아니므로 어장휴식 대상

을 지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먼저 어장휴식의 적용 대상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모두 가능하지만 면허(어업권)

와 허가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차이에 따른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면허 : 

배타적 이용권, 허가 : 모두 불허, 일정 요건 하에 허가)

○ 어장휴식이 실시되지 아니한 어장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

터 2년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신규 어업면허를 하도록 하는 등 어장휴식 기간 동

안 어업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매우 강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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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어장휴식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를 가짐

- 따라서 어업인의 어업수입 감소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이 어떻게 부담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용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수준을 산정했으나 본격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해당 품종의 평균적인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함 

○ 또한 소득 보전과 별개로 수산정책자금의 이자비용 등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

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휴식 기간 동안 어업 경영활동 중단으로 수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정책자

금의 조기 상환 의무 등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

요함 

○ 유휴어장 위주의 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함

- 사업이 실시되면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양식어업을 경영한 어업인

이 다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했던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양식 주기가 1년 이상인 품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특히 어류는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장휴식년제의 유력한 대

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함

2. 최소화 및 개선방안

○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휴식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어장관리법｣

의 보완,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휴식년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효과분석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어장관리법｣의 보완은 양식어장 휴식년제 조기도입을 위해 어장관리특별해역 중

에서 어장휴식이 필요한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휴식(2~3년)

을 명하고, 휴식기간 중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강화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절차

의 보완이 필요함

- 동 법 시행계획은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휴식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토록 하였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향후 약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

으며 동 계획에 의하여 휴식계획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요청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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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범실시는 동 사업의 문제점 발굴 및 시행착오 최소화, 효율적

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휴식년제 지원지준 마련 등을 위해서 필요함

- 시범사업 대상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환경조사가 완료되고, 어장관리 후보해

역 중 휴식년제 도입이 용이하고 효과 추정이 가능한 어장을 제시함

○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체계는 소득 보전 및 정책자금 이자비용 부담 경감 등의 방

안을 검토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양식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따

른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그 효과를 충분하게 증명함과 어장상태 및 품종

을 고려한 다양한 휴식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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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효과분석

제1절 양식어장 휴식과 총 효과

1.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수단과 목적

○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최종 목적은 어장생산성 회복이며, 수단은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임

- 양식어장 휴식년제 :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발생하고 생산성이 떨

어진 어장에 대하여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

○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수단은 쉬는 것만이 아닌 ‘어장정화․정비 + 휴식’임 

-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어장관리법｣ 제9조

제4항)

어장정화 ·정비

어장휴식

어장생산성 

회복

수단(투입) 목적(산출)

어장환경 개선

<요약 그림 6-1> 휴식년제의 수단과 목적

2.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총 효과

○ 휴식년제의 직접 효과 : ｢어장관리법｣에 따라 직접 효과는 “어장생산성 회복”

○ 간접 효과 : 해양환경․생태계 개선, 소비자 인식도 개선 및 수요 확대

○ 휴식년제 총 효과 = 어장정화․정비효과 + 휴식효과 

  → 어장생산성(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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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휴식년제 관련 양식어장 효과분석 사례

1. 어장생산성 영향 요인

○ 어장생산성은 인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

- 인위적 요인 : 양식 시설수준(이식밀도), 양식기간, 어획노력(채취의 경우) 등

- 환경적 요인 : 수질, 저질, 해수유동, 자연재해 등 

○ 수질 :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COD, 총질소, 총인, 규산, 먹이물질(클로로필-a 

등), 부유물질 등이 해당

- 저질 : 황화물, 저질COD 등(패류 및 각종 바다식 양식어종 영향 大)

- 해수유동 : 조류소통과 관련된 영향요인(수질 요인 및 먹이물질 공급에 영향)

- 자연재해 : 태풍, 폭풍, 적조, 해파리 피해 등

어장생산성

인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시설수준(이식밀도), 

양식기간(노후정도), 

어획노력 등

수질(수온, 염분, DO, 먹이물질 
등), 저질(황화물 등), 해수유동

자연재해(태풍, 적조 등)
                     

<요약 그림 6-2> 어장생산성 영향 요인

2. 휴식년제 관련 양식어장 효과분석 사례

○ 신영태 등(2004)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어장정화사업이 어장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식을 통해 추정

- 회귀식에서 어장정화사업 실시 → 어장 환경인자 개선 → 생산성 제고의 관계 추정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분석

예) 고성만 지역 환경변화(오염지표변화)가 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DO, COD, 총질소, 총인, 부유물질 변화가 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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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만의 경우 어장정화사업 실시로 인해 용존산소 3.5% 감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 4.1% 감소, 총질소가 14.43% 감소, 총인 4.89% 증가, 부유물질 16.36% 증가

- 양식어장 생산성은 정화사업 이후 연 9.76% 증가

○ 어장휴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어장휴식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사례 부재

- 해외사례 : 주로 어류양식 휴식(cessation of fish farming) 이후의 저서 생태계 회복

기간 분석에 중점

- 서구의 연구는 주로 저서 생태계의 회복기간 분석에 치중

- 생태계 회복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연구 거의 부재

-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어장생산성 회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가 연구 추가 실시 필요

제3절 효과분석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어장생산성 요인 분석 

○ 기존 연구는 수질요인만이 어장생산성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

- 어장생산성은 수질 이외에도 시설수준, 양식기간, 저질, 해수유동,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

- 연도별 자료 부족,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도 단위 생산자료 사용

○ 개선 모형

- 이식밀도, 양식기간, 수질, 저질, 해수유동, 자연재해와 같은 생산요인이 대상어

종의 생산성(단위면적당 또는 단위시설당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COD, 총질소 등과 같은 수질요인과 황화물 등 저질요

인에 의해 모형 확장 가능

ln 

UP : 단위면적당 생산량, DEN : 시설수준(양식밀도), PER : 양식기간, 

WQ : 수질, BQ : 저질, SP : 해수유동, DIS :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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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해양환경조사에 더해 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시설수준, 양식기간 등에 대

한 조사 및 자료 수집 필요 

- 특히 종속변수인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대한 조사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기에 맞추어 표본 양식어가를 정해 어종별 단위면적당 생

산량 자료를 축적

2. 지수 분석

○ 서식지 적합도 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와 같은 지수와 어장생산성과의 상관관

계 분석

- 어장정화․휴식에 따라 어장생태계가 변하면서 어장생산성이 변화되는 정도 분석

어장생산성 개선

서식지 적합도 
지수 개발

수온, 염분, 먹이물질, 해수유동, 
부유물질, pH, DO, 저질 등

생산성과
상관분석
분석

휴식년제 실시 

적합도 지수 개선

<요약 그림 6-3> 생태계 적합도 지수와 어장생산성

○ 현재 양식어장과 관련하여 적합도 또는 건강도 지수들에 대한 개발 연구 진행

- 자료 축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3. 생산성 실증 분석 

○ 현재 휴식년제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 부족으로 상기 방법 사용 불가

- 현실적 대안 : 기 수행한 어장정화사업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관계 분석

- 어장정화사업의 실시 이전 연도 대상품종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실시 이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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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당 생산량 비교 분석

- 우리나라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특별관리 어장정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문제점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장정화사업 실시 이전의 생산량에 대한 조사 미실시

<요약 표 6-1> 어장정화에 의한 생산성 실증 분석 예시

단위 : kg, %

구  분
사업 이전 사업 이후

2002 2003 2004 2005

단위면적(또는 시설당)
생산량

100 73 162 269

생산량 증가율 0 -27 62 169

○ 향후 실증분석 개선사항

- 휴식년제 효과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후분석 보다는 유무분

석 실시

- 대조구 활용하여 대조구에 대한 단위면적당(또는 단위시설당) 생산량 조사 병행

- 대조구는 휴식년제 대상해역의 실시 이전 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휴식년제 실시 

이전의 어장생산성 즉,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동일한 인근 어장을 대조구로 선정

- 휴식년제 실시 이후 단위면적당 또는 단위시설당 생산량 차이 분석

표본
어장

(16kg)

미실시 
어장
(5kg)

휴식년제 실시 어장

<요약 그림 6-4>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 효과

○ 휴식년제 실시 표본어장과 미실시 대조구와의 생산성(단위면적당 생산량) 차이를 

분석한 후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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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양식어장 휴식년

제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였음

- 어장관리해역 중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어장 중에서 특단

의 조치라 할 수 있는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어장환경의 개선과 어장생산성 향상 

그리고 안전한 양식수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함

○ 현행 ｢어장관리법｣에 의하여 동 사업은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인 실시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휴식 시 발생하는 양식업자 및 종사자의 

소득손실 보전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기반이 미조성된 상

태라 할 수 있음

○ 어업인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양식어장 관리의 필요성은 모

두가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을 양식어장 관리주체인 어업인들의 노력 부족뿐

만 아니라 육상기인 오염원, 전반적인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도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서도 어업인들은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휴식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한 

동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보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 시행계획은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휴식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토록 

하였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향후 약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의하

여 휴식계획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음

○ 시범실시방안은 동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

를 구축함과 아울러 휴식년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서 수립되었음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지원근거는 환경직불제를 원칙으로 하였고, 동 사업 

대상 어장이 시장․군수․구청이 면허하고 관리하는 어장이며, 물권에 해당하는 어

업권인 점을 고려하여 재원은 국비, 지방비 및 어업인 자담을 원칙으로 하였음

○ 효과분석은 원칙적으로 양식어장 휴식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인 경제분석을 원칙

으로 하였으며, 환경개선 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도 효과로 추정하는 분석체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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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음

○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휴식 대상어장 및 해역 선정, 휴식기

간 중 발생하는 손실 보전, 휴식기간 중 어장정화 문제, 휴식의 효과, 휴식을 위한 

재원 마련 등임 

○ 휴식을 위한 재원확보는 우선 정부에서 환경직불제에 의한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일 것임

- 지자체 또한 정부의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예산 확보 방안 혹은 광특회계 추진방

안을 제안함

○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지금 현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다소 빠른 감이 없지 않음

- 많은 어업인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동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도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의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시방안 및 시행계획은 아직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안들임

- 따라서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

정됨

- 특히 어업인들의 참여부족에 따른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

각될 것임

○ 양식어장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양식어업인들은 양식소득 창출 이전에 공유재인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를 유지하면

서 양식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해양환경 기준에 의하여 양식어

업인들이 어장환경 생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적인 조사 및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관리기준은 실현성이 없음으로 단순하

면서도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어장관리해

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휴식년제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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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양식어장은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 및 양식장의 자가오염 등으로 인해 오염

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병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장기연작에 따른 어장노후화 등으

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양식어장의 환경보전 및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어장관리법｣을 제정하여 어장의 효율적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시도하고자 하

고 있다. 특히 법에 의하여 오염 및 병해 발생이 빈번하고 어장 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장정

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장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장관리

특별해역으로 지정토록 하였고, 어장관리특별해역 내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휴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은 양식어장의 생산성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한 양식물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도 어장관리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즉 최근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

심과 수요가 증대하면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깨끗

한 양식어장의 확보 및 유지․관리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깨끗한 양식어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수산물교역에서 비관세장벽의 일환으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즉 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세

계 수산물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국 국민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특히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규범에서는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

성 보장 및 품질유지에 국가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휴식년제 실시

를 통하여 양식어장의 환경 개선, 양식어업의 생산성 제고 및 안전한 양식수산물 제공

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즉 현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어장 휴

식 계획 및 어장관리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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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업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어장관리해역 

지정에 따라 어장휴식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느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장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에 대한 휴식년제 실시에 대비한 

시범사업 실시 방안 및 효과분석을 수행하고,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 범위는 양식어장의 휴식년제 도입으로 한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양식어

장 휴식년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양식어장 휴식년제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양식어장 

휴식년제 어업인 인식도 조사,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방

안, 양식어장 휴식년제 효과분석,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등

이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에서는 우리나라 양식어장 이용관리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양식어업권, 양식어장 오염실태, 양식어장관리해역 지정 실태,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태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식어장 휴식

년제의 개념을 해양생태, 양식어장 관리 및 법적으로 검토하였고, 동 제도 도입 필요성

을 해양생태, 해양오염, 양식산업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은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여건이 어떠한가

를 알기 위한 것으로 어장휴식년제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동향

으로는 ｢어장관리법｣ 등 양식어장 정화관련 제도와 수산직불제 등 지원 법령을 검토하

였고, 정책측면에서는 어장정화사업 및 관련 기타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동

향으로는 일본의 어장정화사업과 중국의 휴어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어업인 인식도 조사는 어업인들이 동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가를 조사하여 동 제도 도입방향과 실시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였

다. 조사대상은 양식어업 경영체가 주가 되고 일부 학계의 의견도 병행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내용은 휴식년제 도입 필요성, 휴식년제 시행방법, 지원조건 등이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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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기본방향을 가지고 어떤 체계로 실시하여야 하는가를 

구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기본방향, 추

진절차 및 방법 등 추진체계, 중장기 시행계획 그리고 정부에서 동제도 도입을 위한 시

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실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방안은 동 제도 도입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현행 ｢어장관리법｣에는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 지원방안은 부재하다. 동 연구에서는 ｢어장관리법｣과 기타 직불제 관련 제도를 검

토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기간, 규모 및 지원방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

였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효과분석은 동 제도 실시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경제적 측

면에서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검토하고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

범사업 실시해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에서는 법과 정책분석, 어업인 등 조

사 등을 기초로 동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문헌자료 조사, 설문 및 현지출장 조사, 전문가 자문, 추진협의회 구

성․운영 및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문헌자료 조사는 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선행연구, 외국 선진국의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주요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양식휴식년제와 관련하여 어업인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

으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국내 지자체 관계자, 어업인 및 전문가의 면

담을 위한 출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동 연구추진의 효율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협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대상은 업계, 관계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등이다. 특히 

본 연구는 어장관리해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

관리해역 지정을 위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본 연구에서 적극 활용함과 아울러 동 기관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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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본 연구추진체계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휴식년제 개념 설정과 도입 필요성 분석, 국내외 동향 분석 그리고 어업

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2009년 어장관리해역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시범사

업 예정 지구를 선정하였다.

실시방안은 기본방향, 추진체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였고, 시범실시방안을 

별도 수립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실시를 위한 계획으로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지원방안

을 별도로 수립함과 아울러 휴식년제 실시의 효과분석과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의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양식어장 휴식년제 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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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양식어장 이용관리 실태 및 문제점

1. 양식어장 이용 현황 

가. 양식어업 이용 및 관리체제

양식의 정의는 ｢수산업법｣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

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산동식물을 자연에서 포획하는 어로어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산동식물을 어장을 구획하여 인위적으로 길러 채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식어업의 종류는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 외해양식, 

육상해수양식, 종묘생산 등이 있다. 여기서 육상해수양식과 종묘생산은 시장․군수․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후술하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양식어업의 종류를 양식방법 또는 양

식기술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어업의 질서 ․ 조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시 ․ 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수립(시 ․ 군 ․ 구) 
어장기본도 작성

어장관리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시행계획
(시 ․ 군 ․ 구)

어장 환경 보전 ․ 개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장관리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르는어업육성법

<그림 2-1> 양식어장의 이용 ․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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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과 관련된 제도는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기르는어업육성법｣ 등으로 나

누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수산업법｣으로서 양식어업의 법률적 요건

이 되는 면허와 이에 대한 제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르는어

업육성법｣은 2002년 1월 14일에 제정ㆍ공포되었으며, 양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

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어장관리법｣은 2000년 1월 28일에 공포되었는데,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

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양식어업과 관련된 부령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양식어업 정책

지침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수산업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거

하여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측면에서 양식어업의 시설규모, 면적, 방법 등 어업질서, 조

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양식어업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역할을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나. 양식어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해면 양식어업은 1960년대에 김, 미역 등 해조류가 중심이었지만, 1970년

대로 들어와서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이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진주조개 등 고가격의 어류․패류양식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굴, 홍합, 고막,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쉥이, 새우,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 품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양식어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2006년 양식어업

의 생산량은 처음으로 일반해면어업을 추월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은 123만 톤인데 비해 천해양식어업은 131만 톤을 기록하였다. 향후 일반해면어

업은 EEZ체제의 성립에 따른 어장 축소, 과잉어획, 해양환경 변화, 자원관리 강화 등을 

고려한다면 생산량의 증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식어업이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여 주요 수산물 공급원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은 해면양식어업의 면허 면적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2000년 전체 면허면적은 

122천 ha이었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08년 기준으로 136천 ha이었다. 품목별로는 해조

류의 면적이 가장 많고 패류가 제2위이며, 이어서 기타와 어류의 순이다. 이 중에서 해조류

는 당초 감소하였으나 전복양식의 발전에 따라 전복의 먹이로 해조류의 양식 면적이 늘어

나고 있고, 패류와 기타는 면적이 늘고 있는 반면, 어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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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해면양식어업의 면허 면적 추이
1단위 : ha,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21,973 122,218 122,243 121,853 123,169 124,668 130,890 132,416 136,083

어  류
2,216 2,256 2,302 2,136 2,002 1,822 1,986 1,962 1,988

1.8% 1.8% 1.9% 1.8% 1.6% 1.5% 1.5% 1.5% 1.5%

패  류
44,819 46,171 47,138 47,381 47,087 48,194 49,550 49,261 49,169

36.7% 37.8% 38.6% 38.9% 38.2% 38.7% 37.9% 37.2% 36.1%

해조류
71,543 70,201 69,209 68,062 69,348 69,502 74,757 76,183 79,504

58.7% 57.4% 56.6% 55.9% 56.3% 55.7% 57.1% 57.5% 58.4%

기  타
3,395 3,590 3,594 4,274 4,732 5,150 4,597 5,010 5,422

2.8% 2.9% 2.9% 3.5% 3.8% 4.1% 3.5% 3.8% 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 연차보고서, 각 년도

양식어업은 해양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역별로 특징이 다르다. 

<표 2-2>는 2008년 기준으로 해역별 해면양식어업의 면허건수와 면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 해면양식어업의 해역별 면허건수 및 면적 추이(2008년)

　
계 동해 서해 남해 제주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9,555 136,083 681 6,105 1,415 21,518 7,412 107,459 47 1,001 

100.0% 100.0% 7.1% 4.5% 14.8% 15.8% 77.6% 79.0% 0.5% 0.7%

해조류
2,603 79,504 79 480 239 10,567 2,283 68,450 2 7 

100.0% 100.0% 3.0% 0.6% 9.2% 13.3% 87.7% 86.1% 0.1% 0.0%

패  류
5,586 49,169 231 3,024 965 9,429 4,359 36,241 31 475 

100.0% 100.0% 4.1% 6.2% 17.3% 19.2% 78.0% 73.7% 0.6% 1.0%

어류 등
1,366 7,410 371 2,600 211 1,522 770 2,769 14 519 

100.0% 100.0% 27.2% 35.1% 15.4% 20.5% 56.4% 37.4% 1.0% 7.0%

단위 : 건, ha,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면허건수와 면적으로는 남해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서해, 동해, 제주의 순이다. 품종별

로는 해조류와 패류의 경우 남해에 집중해 있는데 이는 해조류와 패류의 양식 대부분이 

전남과 경남에 있기 때문이다. 어류는 경남과 경북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남해와 동해

의 비중이 높다. 이에 비해 제주는 넙치양식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육

상수조식 양식으로 허가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외되어 있다.

한편, <표 2-3>은 해면양식어업의 품종별 세부 종류별 면허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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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르면 해조류에는 김이 건수와 면적에서 가장 많고 이어서 최근 전복 먹이로 이

용되는 다시마가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패류는 면허건수의 경우 굴과 전복이 가장 

많고, 면허면적 기준으로 새꼬막과 피조개가 많다. 어류 등에서는 건수와 면적이 어류

와 우렁쉥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 2008

품  종 건수(건) 면적(ha) 품  종 건수(건) 면적(ha)

합  계 9,297 130,890 합  계 9,555 136,083 

해조류 2,381 74,757 해조류 2,603 79,504 

김 971 55,101 김 960 56,562 

다시마 462 6,149 다시마 625 8,231 

미역 495 5,740 미역 451 5,367 

기타 453 7,768 기타 567 9,344 

패류 5,552 49,550 패류 5,586 49,169 

굴 1,186 7,739 굴 1,211 7,979 

전복 1,172 7,851 전복 1,147 7,070 

피조개 868 8,147 피조개 848 7,957 

바지락 614 6,207 바지락 606 6,106 

새꼬막 847 9,686 새꼬막 862 9,921 

홍합 165 776 홍합 176 799 

가리비 119 1,230 가리비 107 1,021 

기타 581 7,914 기타 629 8,316 

어류 등 1,364 6,583 어류 등 1,366 7,410 

어류 574 1,986 어류 553 1,988 

우렁쉥이 503 1,902 우렁쉥이 506 1,886 

새우 63 694 새우 65 655 

미더덕 161 623 미더덕 154 603 

기타 63 1378 기타 88 2,278 

<표 2-3> 해면양식어업 품종별 면허 현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탈(http://www.fips.go.kr/jsp/farm/)

이상으로 살펴 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어류양식을 중심으로 양식 대상종이 늘어나면서 사료 찌꺼기, 배설물 등에 기인

한 자가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굴과 우렁쉥이, 피조개 등의 품종은 오랜 기간 동안 과밀 

연작에 따른 생산성 저하, 과도한 연안 개발과 온난화에 의한 환경 변화 등으로 원인 

불명의 폐사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양식어업의 환경․생태적인 측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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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의 수입 증가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향후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을 배려하면서 경쟁

력 있는 품종으로 양식어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양식어업 신규 면허를 중단한 상태이고, 지금까지 증산 위주의 양식어업 정책이었

다면 이제는 환경을 고려한 질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2. 양식어장 오염실태1)

가. 양식어장 환경특성 해역 구분 및 수질 오염 기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양환경조사연보에 수록된 전국 연안 60개 해역을 55개 해역

으로 구분하여 각 해역에 대한 환경특성을 분석하였다(<표 2-4> 참조). 동해는 거진, 후

포, 구룡포, 울산 등 17개 해역으로, 남해는 마산만, 통영, 가막만 및 신안 등 28개 해역

으로, 서해는 고창, 군산, 아산 등 10개로 나누어 각 수역별 환경특성을 평가하였다.

해역구분 연 안 명 칭

동해
(17개 수역)

거진,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동해, 산척, 죽변, 후포, 축산, 강구, 월포, 영일만, 
구룡포, 삼포, 울산, 온산

남해
(28개 수역)

부산, 행암만, 마산만, 원문만, 거제동안, 거제남안, 통영연안, 통영외안, 고성자란, 
삼천포, 진주만, 남해남안, 광양만, 여수연안, 가막만, 여자만, 고흥연안, 득량만, 완
도연안, 도암만, 진도연안, 해남만, 목포연안, 신안연안, 무안연안, 함평연안, 북제주, 
남제주 

서해
(10개 수역)

고창연안, 전주포, 군산, 보령, 천수만, 태안연안, 가로림, 대산연안, 아산연안, 인천
연안

<표 2-4> 양식어장 환경특성 구분을 위한 연안 해역의 구분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내부자료

<표 2-5>는 우리나라의 해역별 수질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를 적용하여 연안해역의 환경상태를 평가하였다. 또한 전국 연안어장 각 소해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표 2-6>과 같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및 총인의 해역별 기준을 바탕으로 각 수질항목에 대해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가산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각 소해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오염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나라 연안수역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양식어장의 환
경 특성과 오염 실태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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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기   준   치

pH
COD
(㎎/L)

DO
(㎎/L)

대장균 군수 
(MPN/100 mL)

용매추출유분 
(㎎/L)

총 질소
(㎎/L)

총 인
(㎎/L)

Ⅰ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6.5~8.5 3 이하 2 이상 - - 1.0 이하 0.09 이하

<표 2-5> 우리나라 생활환경 기준으로 한 해역별 수질기준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화학적산소요구량
(㎎/L)

총질소
(㎎/L)

총인
(㎎/L)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기타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기타

0.5
이하

0.5
~

1.0

1.0
~

1.5

1.5
~

2.0

2.0
~

2.5

2.5
~

3.0

3.0
이상

0.15
이하

0.15
~

0.3

0.3
~

0.45

0.45
~

0.6

0.6
~

0.8

0.8
~

1.0

1.0
이상

0.015
이하

0.015
~

0.03

0.03
~

0.04

0.04
~

0.05

0.05
~

0.07

0.07
~

0.09

0.09
이상

등급별
점수 

2 4 6 8 10 12 14 2 4 6 8 10 12 14 2 4 6 8 10 12 14

<표 2-6> 해역별 오염도 분석을 위한 등급의 세분화 및 가산점수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내부자료

나. 전국 연안어장의 오염도 분석 결과

1) 동해, 서해, 남해의 평균적 환경

동해, 서해, 남해는 지형적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연안어장의 환경도 큰 차이가 

있다. <그림 2-2>는 전국 연안 55개 해역의 5년 동안 측정한 표층 자료를 이용하여 해역

별 수질농도 범위와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수온의 경우 동해 16.0℃, 서해 14.6℃ 그리고 남해는 16.9℃로서, 서해의 수온이 

가장 낮고, 남해가 가장 높다. 염분은 동해, 서해, 남해가 각각 32.73, 30.39 및 31.68로 

동해가 가장 높고 서해가 가장 낮으며 남해는 중간을 보여주고 있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의 평균 농도는 동해, 서해, 남해가 각각 1.15, 1.27 및 1.54㎎/L로 동

해의 유기오염의 정도가 가장 낮고 남해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농도는 전 수역이 해역

Ⅱ등급(1~2㎎/L) 범위 내의 값이었다. 

총질소의 평균농도는 동해, 서해, 남해가 각각 0.161, 0.230 및 0.162㎎/L로서 동해와 

남해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서해가 월등히 높은 농도 수준이었다.  

총인의 평균 농도는 동해, 서해, 남해에서 각각 0.016, 0.018 및 0.029㎎/L로 동해와 서

해는 비슷한 농도 수준이었으나 남해가 월등히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인산염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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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성분이며, 비료로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남해의 총인 농도가 높은 것은 육상으

로부터의 하․폐수 유입과 더불어 오염된 퇴적물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유물질의 평균농도는 동해, 서해, 남해가 각각 6.3, 28.7 및 13.5㎎/L로서 동해가 가

장 낮고, 서해가 가장 높다. 동해는 큰 하천이 없어 부유물질의 유입량이 적고, 서해의 

경우 강물로부터 높은 부유물질 유입과 함께 낮은 수심, 발달된 간석지, 빠른 유속에 의

해 퇴적물의 재부유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클로로필 a의 평균농도는 동해, 서해, 남해가 각각 2.34, 1.27 및 3.18㎍/L로서 서해가 

가장 낮고 남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굴,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등의 패류는 

식물플랑크톤 등을 먹이로 하여 성장하므로 식물플랑크톤 양의 간접적인 측도가 되는 

클로로필 a의 양은 양식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할 수 있다. 때문에 남해가 

다른 수역에 비해 패류의 먹이원이 풍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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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해, 서해, 남해의 평균 수질(1997~2001)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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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어장 오염도 평가

<표 2-7>은 전국 연안 55개 해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화

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및 총인의 해역별 기준을 바탕으로 각 수질항목에 대해 7개 등

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가산점수를 부여하여 소해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타낸 오염 

정도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오염
순위

빈도 해당 소해역
평균 COD 
농도 (㎎/L)

COD 기준
해역 등급

1 1 마산만 3.47
Ⅲ등급 
초과

2 1 행암만 3.07 〃

3 2 광양만, 온산만 2.19 Ⅲ등급 

4 2 울산만, 부산연안 1.86 Ⅱ등급

5 1 군산연안 1.64 〃

6 1 여수연안 1.69 〃

7 4 인천연안, 통영연안, 진주만, 원문만 1.62 〃

8 9
강구, 고창연안, 대산연안, 아산연안, 거제동안,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남제주

1.42 〃

9 13
속초연안, 주문진 연안, 축산연안, 영일만, 전주포 연안, 거제남
안, 통영외안, 고성자란만, 삼천포 연안, 남해연안, 고흥연안, 해
남만, 목포연안

1.26 〃

10 12
죽변연안, 후포연안, 구룡포, 감포, 보령연안, 천수만, 가로림만, 
도암만, 신안연안, 무안연안, 함평연안, 북제주 연안

1.12 〃

11 9
거진연안, 양양연안, 강릉연안, 동해연안, 삼척연안, 월포연안, 태
안연안, 완도연안, 진도연안

0.86 Ⅰ등급

<표 2-7> 전국 55개 연안 해역의 오염순위 및 수질등급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내부자료

해역별 오염점수 순위는 11개로 나누었다. 오염순위 1에서 오염순위 3사이에 해당하

는 해역은 마산만, 행암만, 광양만, 온산만 등으로 대도시 인근 수역이나 공업단지 주변 

해역이 해당된다. 오염순위 4와 오염순위 6사이에 해당하는 해역은 울산만, 부산연안, 

군산연안, 여수연안으로 대부분 대도시나 항구 주변이 해당되었다. 오염순위 7에 해당

하는 수역은 인천연안, 원문만, 통영연안 및 진주만이었다. 

오염도가 가장 낮은 오염순위 11은 대부분 동해 중부 수역과 서해안의 태안 및 남해

안의 완도 및 진도연안으로서 분석대상 해역 중 가장 깨끗한 수역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은 오염순위 8에서 10 사이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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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순위 1과 2해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의 평균 농도는 각각 3.47 및 3.07㎎/L로 해역

Ⅲ등급(2~3㎎/L)을 초과하여 유기 오염도가 높았고, 오염순위 3해역은 화학적산소요구

량의 평균 농도가 각각 2.19㎎/L로 해역Ⅲ등급에 해당되었다. 오염순위 4에서 10까지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의 평균농도가 1.12~1.86㎎/L 범위로 해역Ⅱ등급(1~2㎎/L)의 수질상태

였고, 오염순위 11수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 평균 농도는 0.86㎎/L로 해역Ⅰ등급에 해당

하는 수질 상태를 보였다. 

이상의 연안어장의 오염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해수의 화학적산소요구

량(COD)을 기준으로 해역의 상태를 평가하면, 동해의 경우 대부분 해역에서 해역수질

기준 Ⅰ, Ⅱ등급(2㎎/L 이하) 이내로 양호하였다. 남해는 부산신항에서 해역기준 III등급

(4㎎/L 이하) 상태였으며, 특히, 환경관리해역인 마산만, 행암만, 진해만에서 불량한 수

질 상태를 보였으나, 그 외항만들은 Ⅰ~Ⅱ등급으로 양호하였다. 서해의 경우는 목포항, 

평택항에서 II등급 상태였으며, 그 외 항만들은 Ⅱ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환경관

리해역인 시화호와 인천연안에서 III등급 상태였고, 그 외 연안에서는 Ⅰ~Ⅱ등급으로 양

호하였다. 연․근해의 경우 동해와 남해는 Ⅰ~Ⅱ등급이었고, 서해연안해역도  III등급이

었던 중부와 남부의 군산연안, 고창연안, 목표연안을 제외하고 Ⅰ~Ⅱ등급 수준이었다.

해저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부영양화가 진행된 진해만, 마산만, 시화호 등의 해

역에서 오염퇴적물 기준(20㎎/g.d,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고, 산휘발성황화물

(AVS) 역시 항만 및 폐쇄성만(진해만, 마산항, 시화호 등)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났다.

3. 양식어장 정화사업

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경과

양식어장의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6년에 

수협 주관으로 연안어장의 오염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 수거 위주인 ‘양식어장 정

화사업’이 실시되었다. 1991년에는 ｢수산업법｣의 개정에 의해 사업주체가 시․도로 이

관되어 추진해 왔다. 그리고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을 별도

로 시행하였다. 1996년에는 오염이 심화된 만(灣)단위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시

행되었으나, 2008년부터 동 사업은 중지되었다. 

2)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p.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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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의 정화사업과 관련된 제도 정비도 있었다. 먼저 1990년에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어장환경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연안수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안수역 정화사업계획’

을 수립․추진하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2000년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

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

으로 ｢어장관리법｣이 제정되어 종합적인 어장관리 및 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가 마련되었다. 한편, 2007년에는 ｢어장관리법｣이 개정되어 폐어구 적정처리 등 어업인

의 어장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어장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나. 양식어장 환경 실태조사 추진

어장환경의 개선․보존 및 이용 등의 어장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장환경 정보

가 필요하지만 지역․해역별 양식어장의 여건, 특성 및 오염물질에 대한 어장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양식어장 환경개선의 정책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하고 개별사

업의 소요재원 및 연차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어장환경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어업 면허․

허가를 받은 어장 254천ha 및 어장주변 수면에 대해 연안어장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연차별 계획은 연차별 계획은 <그림 2-3>과 같은데, 1단계로 2010년까지 남해, 

2단계로 2012년까지 서해 및 동해 해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다. 

어장환경 실태조사는 수질환경, 저서환경, 양식생물, 먹이량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조사항목은 수질환경의 경우, 일반항목 11개, 부유생물 22개 등 33개 항목이며, 저

서환경은 일반항목 10개, 저서동물 10개 등 20개 항목이 있다. 양식생물에 대해서는 일

반항목 8개, 생화학항목 6개 등 14개 항목을 조사하며, 먹이량은 5개 항목이다. 

이러한 어장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별 및 지역별로 어장환경에 관한 정

보를 수록한 해역별 어장환경 기본도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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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어장환경조사 추진 체계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내부자료

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체계 및 실적

1)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체계

전술한 바와 같이,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장 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986년 일반어장 정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

후 1994년 양식어장 정화ㆍ정비사업이 새롭게 신설되어 두 개의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

되었는데 2000년부터 두 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3)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연안어장 어장환경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시점 다음 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즉 어장환경 실태조사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이 지정되면 ‘어장관리해역 어장 정화사

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3)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정화․정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법에서 규정하는 어장은 면허
어업과 구획어업, 종묘생산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면으로서 대부분 양식어장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양
식어장 정화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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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어장정화에 관한 새로운 법으로서 ｢어장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실제 어장정화 사업을 어촌계에 위탁하여 시행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선박(어선), 장비

(형망) 및 인력(어업인)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침적물이 퇴적되어 

있거나 수심이 깊은 곳은 작업이 불가능하였고, 정화사업 시행보다는 선박 등의 임차료 

수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정화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리하여 2000년 ｢어장관리법｣시행과 함께 어장정화ㆍ정비 전문업체에서만 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 시 ․ 도(시 ․ 군 ․ 구) → 시 ․ 도(시 ․ 군 ․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 ․ 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 ․ 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현재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면 시․도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 지원조건은 국고 보조 80%, 지방비 10%, 자담 10%이며, 이중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만

(灣)단위의 광역 해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어업피해를 방지하고, 어

장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과는 대상해역과 추진방

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동 사업은 적조 등으

로 인한 어업피해가 빈발하는 해역이나 면허권이 밀집해 있는 만 중심의 해역을 특별관리

어장으로 지정하여 어장 정화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2)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추진실적은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지금까지 공동어장 

중심으로 퇴적물 수거․처리, 어장 바닥의 경운․객토 등이 주된 사업 내용이었다. 사

업 추진실적을 보면, 1986년 이후 2009년까지 22년간 양식어장 정화ㆍ정비사업까지 포

함한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행면적은 426,489ha이고, 동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모두 

151,517백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1990년대 중반에 가장 많은 면적을 정화하였고, 이후 

투자금액은 계속 증가했으나 정화면적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부터는 정화면적과 투자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다.  



제2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 21 -

연도
어장정화사업

연도
어장정화사업

면적 사업비 오폐물량 면적 사업비 오폐물량

1986 14,756 252 1,722 2000 32,509 10,924 12,403

1987 6,590 229 3,702 2001 12,824 10,830 11,299

1988 13,184 371 4,321 2002 16,982 13,700 16,244

1989 11,748 411 2,673 2003 16,458 13,281 -

1990 13,886 628 2,216 2004 16,458 13,281 -

1991 11,927 1,099 6,201 2005 11,766 9,496 -

1992 14,283 1,453 21,036 2006 8,991 7,336 -

1993 16,416 1,849 11,377 2007 11,531 9,521 -

1994 33,476 6,346 21,194 2008 6,730 6,432 -

1995 41,578 7,437 16,290 2009 5,979 3134 -

1996 49,876 10,747 20,565 합 계 426,489 151,517 186,065

1997 26,641 7,979 17,046

1998 13,629 7,654 8,384

1999 18,271 7,127 9,392

<표 2-8>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1986~2009)

단위 : ha, 백만 원, 톤

  주 : 1) 일반어장정화사업과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됨.
2) 2003년 이후 오폐물량은 미정산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한편,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1996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국고 

98,028백만 원, 지방비 24,507백만 원 등 총 122,535백만 원을 투자하여 69,317ha를 정화

하였다. 연도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정화면적이 증가하였

으나 이 역시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2008년의 실적은 없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사업량(ha) 2,889 3,933 4,466 10,365 6,079 6,148 7,700 8,201 8,716 5,179 5,089 552 - 69,317

사
업
비

계 5,760 12,500 11,250 11,250 11,418 12,559 12,559 13,376 14,216 8,446 8,300 901 - 122,535

국고 4,608 10,000 9,000 9,000 9,134 10,047 10,047 10,701 11,373 6,757 6,640 721 - 98,028

지방비 1,152 2,500 2,250 2,250 2,284 2,512 2,512 2,675 2,843 1,689 1,660 180 - 24,507

<표 2-9>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1996~20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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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문제점

가. 양식어장 정화 기반조성 미흡

먼저, 연안어장과 관련된 환경기초자료가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2001년 ｢어장관리

법｣ 시행 이후 연안어장의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이 없다. 1999년부터 2001년

에 걸쳐 주요 만에 대해 ‘연안어장 환경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연안어장의 환경개

선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 현재, 연안어장 관리는 해양환경조

사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감각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연안어장의 오염

실태 파악에 따른 구체적인 어장환경 개선․보전대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한 실정이

다. 다행히 2008년부터 전술한 바와 같이 연안어장 환경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다음으로 ｢어장관리법｣에 규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운영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어장수면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 어장정화․정비 등의 실시 기준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지정제도(지자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어장휴식, 

어장의 면적조정 등과 관련된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나. 어장정화․정비 이행의 미흡

먼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장정화․정비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식어장의 정화는 연안어장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투자 우

선순위를 결정․시행해야 되어야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시스템이 미

비하다. 따라서 이러한 어장정화 사업의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어장정화의 대상

지 선정은 어업인의 신청과 확보된 재정규모에 맞추어 사업규모를 정해 실시하는 실정

이다. 

또한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이행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제도적으로 어업권자

는 3년 내지 5년마다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어장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침적된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어

업면허나 허가를 받으면 어장청소가 의무화되는 어업 중 정치망, 정치성구획 및 육상종

묘생산어업을 제외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어업인이 어장정화사업을 하더라도 적절한 어장청소 기준이 없어 형식적인 어

장청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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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업인 합의 및 참여 미흡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추진에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는 상이한 양식순기 등으로 인한 어업인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양식

어장 정화사업 대상 해역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 다양한 품종을 양식하고 있고 품종

별로 채취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양식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업인의 참여가 부족하

다. 어촌계 및 어업인들이 어장 정화․정비가 직접적인 소득증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어장 정화사업을 기피하는 점, 어장정화 후 양식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가지는 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한 다

음 첫해에는 부니 등의 발생으로 오히려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라. 과학적인 근거 부족 및 사업 효과측정 어려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추진되어야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어업인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추진은 수

질상태와 서식생물 현황만을 조사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대상 해역을 선정하고 있다. 

한편,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방법과 효과측정의 어려움도 사업의 실효성과 어업인의 

참여를 저해시키고 있다. 현재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방법은 끌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이러한 정화방법은 오히려 유해한 침전물질을 수면으로 부상시켜 주변어장으로 확

산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간석지의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등록된 정화선박 및 부선 

등의 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정화사업이 추진되기 힘들다. 

또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과측정은 어업인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도 파악이 대부

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생태계 복원,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효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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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식어장 휴식 개념 및 도입 필요성

1. 양식어장 휴식의 개념

양식어장 휴식의 개념은 해양생태학적 측면, 양식어장 관리적 측면, 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양생태학적 측면에서는 양식어장의 휴식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이용을 일정기

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양식어장 관리 측면으로는 양식어장의 

환경이 악화되어 어장관리(어장정화․정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장의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을 일정 기간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장관리법｣(제2조제4호)에 의하면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

해(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양식어장의 휴식이라는 의미는 “생태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에 대

해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어장 이용을 휴식하게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필요성

가. 어장환경 오염 심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안은 임해공단의 본격적 건설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고 대규모 연안 간척ㆍ매립사업에 따른 갯벌 훼손으로 연안해역의 자정능

력이 상실되었으며, 양식생물의 장기간 연작에 따른 어장의 노후화와 밀식으로 인해 남

해안을 중심으로 부영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해역에서는 적조와 빈산소 수

괴의 상습 발생으로 양식어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연안어장의 오염정도에 관한 기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업인과 공무원들은 관내 

또는 자신의 어장에 대해 약간 오염되었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고, 많이 오염 

14%, 심각하게 오염 3%로 어장이 오염되었다는 의견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

며, 잘 보존 되었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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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존
26%

약간 오염
57%

많이 오염
14%

심각하게 오염
3%

자료 : 해양수산부, 연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2006, pp.1~4.

<그림 2-4> 어장환경 오염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나. 양식장 자가 오염

어장오염의 원인과 관련하여 어업인들은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이 크다

고 보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양식어장의 자가오염이 크다고 인식하여 약간의 차이는 존

재했으나, 전체적으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에 의한 오염과 양식어장 자가 오염이 각각 

41%, 39%를 차지하여 이들 두 가지가 주된 오염 이유로 꼽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6%

생활하수
공장폐수

41%

양식어장
 자가오염

39%

선박폐기물
3%

무응답
11%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2006, pp.1~4.

<그림 2-5> 어장오염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이 연안어장의 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의 생산성은 계속 하락해 왔고, 

이로 인해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 등의 어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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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오염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이 57%로 가장 높았고,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

라는 의견이 각각 22%, 8%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의견은 3%에 불과

해서 오염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어장의 영향은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의 없음
3%

약간 영향
57%

심각하게 영향
8%

무응답
10%

많이 영향
22%

<그림 2-6> 어장오염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2006, pp.1~4.

다. 양식어장의 생산성 저하

<표 2-10>은 양식어장의 품종별 생산성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0년에 

양식어장의 단위면적(ha)당 생산량은 5.2톤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7년 10.2톤으로 정점

에 이르렀으나 2008년에 9.8톤으로 감소하였다. 품종별로는 어류가 양식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동 기간 생산성이 4.9배 증가하였고, 패류와 해조류는 각각 1.4배, 2.2배 증가한 

반면, 기타는 0.4배로 감소하였다. 특히 양식어장의 환경에 민감한 패류의 경우 양식면

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것은 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어장의 환경수용력을 적정하게 이용한 

것보다는 과밀 양식, 불법 시설, 항생제 투하 과다, 양식품종 다각화 등 과도한 이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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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5.2 5.2 6.2 6.5 7.2 8.0 9.3 10.2 9.8 

어  류 5.4 5.7 10.7 17.7 16.2 22.7 23.8 28.8 26.4 

패  류 5.0 4.7 4.5 6.1 6.5 6.8 7.9 9.7 7.0 

해조류 5.2 5.3 7.2 6.6 7.7 8.9 10.2 10.4 11.6 

기  타 8.9 10.0 6.5 2.5 2.5 2.4 2.6 3.3 3.2 

<표 2-10> 양식어장의 품종별 생산성 변화
단위: 톤/ha

  주 : 어류 중 넙치는 육상양식에서 생산되므로 여기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및 면허 현황

라.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관심 증대

최근 국내에서는 광우병 논란, 수산물의 멜라민 검출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아울러 EU와 일본 등 외국에서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양식수산물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양식어장은 반 폐쇄성 지형학적 특성과 육상 오폐수의 영향 등으로 오염이 심화

되고 있어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장환경 악화는 생산성 하락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위생이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

산만 경우에는 아예 패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장생산성 향상은 물론 생

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양식어장 환경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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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휴식년제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1. 어장관리법의 어장휴식

가. 관련계획 수립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어장휴식’이라 함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

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

을 말한다. 즉, 어장휴식 제도는 오염된 어장이나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의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장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인 

구획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이 이뤄지는 수면을 말한다.4)

또한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어장에 대해 5년마다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어장관리시행계획은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어장관리기본계획5)’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어장관리세

부시행지침6)’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계획에는 면허․허가 동시갱신, 어장면적

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이용, 어장휴식, 어장 정화․정비,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어장휴식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나. 어장관리해역 지정 및 어장환경 조사

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

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다음 시․

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 해역은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지

나친 어장개발로 인하여 해당 어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장, 둘째, 

4) ｢어장관리법｣ 제2조 정의.
5) 어장관리기본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장의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

립하는 것이다. 계획에는 ㉠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 그 밖에 어장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6) 어장관리기본계획 세부지침은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어장관리기본계획과 지역 여건․특
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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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어장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어장에서의 분쟁이 예상되는 어장, 셋

째, 해당 어장에서 장기간 양식으로 인하여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 

넷째,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어장을 말한다.

그리고 어장관리해역 지정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해 있다. 즉,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장에게 과학적 자료를 포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어장관리해역이 지정되면 동 해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

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5년 마다 해역별로 어장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 환경을 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 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어장 환경조사의 내

용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어장의 분포ㆍ면적 등 현황, 둘째, 

어장의 환경오염과 오염물질의 발생ㆍ유입 현황, 셋째,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

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법 제7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에 대해 어장 환경조

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

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

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변경, 해제하

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또한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방법 및 절차는 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어장환

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청취하

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장관리특별해역

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범위,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ㆍ면적 및 어장구역도,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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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문서로 알린다. 그리고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변경, 해제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ㆍ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

ㆍ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ㆍ허가의 건수 및 어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을 포함해야 한다.

라. 어장휴식 및 어장휴식계획수립

1) 어장휴식

법 제9조에는 어장휴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장휴식의 주체는 시장․군

수․구청장이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

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어장휴식

계획을 수립하려면 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장휴식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 관련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에 대

해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장

정화․정비라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

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

하는 일 등을 하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

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

로운 어업면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어장휴식계획

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

장휴식이 실시되지 아니한 어장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신규 어업면허를 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어장환경의 보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조성을 도모한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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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장휴식계획 등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는 어장휴식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

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어

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

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의 사유,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

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어장휴

식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ㆍ정비

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2.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어장휴식

가. 어장관리기본계획 개요

어장관리기본계획은 ｢어장관리법｣ 제3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어장을 종합적이고 효

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이다.

최근에 수립된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은 2007년~2011년 5년 동안이다. 동 계

획은 크게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

어지며 그 각각에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다. 

먼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에는 연안어장의 환경실태 조사․평가 및 

어장환경개선계획 수립, 어장관리해역 및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운영, 어장환경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및 어장환경 감시단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

항에는 어장청소 등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구체화, 면허․허가 동시갱신, 어장휴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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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두리 양식어장 환경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는 어장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

득 증대로 정해졌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

용 및 관리, 둘째,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셋째, 안

전한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이다. 또한 어장관리계획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정책 수단은 첫째, 연안어장 환경실태 조사․평가, 둘째,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운영, 셋째, 어장수면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이용방법 개선, 넷째, 어장환경 개

선․보전을 위한 어장정화․정비, 다섯째,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장환경기준 설정

으로 정해져 있다.

나. 어장휴식 정책

어장관리기본계획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비사업 시책 중 어장휴식이 포함

되어 있다. 어장휴식은 장기연작과 환경오염 심화로 병해가 빈발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어업을 정지함으로써 어장환경의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장휴식의 추진목표와 방향에는 양식어업의 장기연작과 환경오염으로 어장환경 훼

손이 심화되어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장관리특별해역에서는 2년간 어업을 중지하고 필

요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장관리특별해역에서 2년간 어장휴식 

후 어업면허․허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동 해역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 어

장휴식 미실시 어장은 유효기간 만료 후 2년간 어장휴식 실시 후 신규․연장 면허를 한

다. 어장휴식기간 중 어장환경조사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와 양식어장휴식 직불제사업

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어장휴식의 시행방안, 휴식효과, 

대상 어업인의 처리방안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기본자료 축적 및 시행착오 

최소화 및 어장휴식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양식어장 휴식의 기본원칙으로는 먼저 대상 어장을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의 

어장으로 정하였고, 휴식기간은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도

록 되어 있다. 휴식방법은 대상 어장을 일괄하여 어장휴식을 명령하는데, 단, 어업여건 

및 양식품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어업인의 참여를 높

이기 위해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해역별, 품종별 어장휴식 기

준 및 직불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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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휴식의 세부추진 절차는 우선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에서 해역별, 품종별 어장휴식

을 실시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휴식계획을 수립․고시

한다. 이에 대해 어업면허를 받은 자, 지구별(업종별) 수협, 국립수산과학원, 지역 환경

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

식시행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어장휴식 수면을 우선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어장휴식 시범사업은 어장휴식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8~2010년 2개년 동안 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어장휴식과 관련해서 <표 3-1>와 같이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총 사

업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62억 원이 투자되며 이중 국비 209억 원, 지방비 53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2007 2008 2009 2010 2011

  어장휴식

계 26,200 - 6,250 12,800 6,850 300

국  비 20,900 - 5,000 10,225 5,450 225

지방비 5,300 - 1,250 2,575 1,400 75

융  자 - - - - - -

자  담 - - - - - -

 - 어장휴식 직불제 시범사업

소  계 25,000 - 6,250 12,500 6,250 -

국  비 20,000 - 5,000 10,000 5,000 -

지방비 5,000 - 1,250 2,500 1,250 -

융  자 - - - - - -

자  담 - - - - - -

 - 어장휴식 효과분석

소  계 1,200 - - 300 600 300

국  비 900 - - 225 450 225

지방비 300 - - 75 150 75

융  자 - - - - - -

자  담 - - - - - -

<표 3-1> 어장휴식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에는 어장휴식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범사업과 효과분석은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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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불제 관련 정책 

1. 관련 제도 

가. 수산보전제의 개념 

수산보전제란 정부가 시행하는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의 일종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수산정책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시장왜곡적인 측면을 줄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자금의 지불에 의하여 어가 소득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부문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는 수산보전제는 자원보전, 환경보전, 공익기능유지, 어가경제 안

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수산업 기반강화를 통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라는 수산정책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1995년)

수산보전제 시행과 관련된 법률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WTO

법 이라고도 함)이 있다. 동 법은 1995년 1월에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규범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동 협정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

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보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11조제2항으로서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의 각 호의 지원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의 지원조치란 다음과 같다. 

㉠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지불, ㉡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 토양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등이다.

수산보전제는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이 확정적인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와 친환경

부표수산보전제를 포함하여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재해예방수산보전제, 휴어 수산

보전제 그리고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유형이 있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38 -

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동 시행규칙(1997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

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신설하였다. 동 규정은 ｢세계무

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

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 농업정책의 방

향 및 국가재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접지불제’ 명칭이 동 규정의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

재 동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친환경

농업, 친환경축산 그리고 경영이양 등 다양한 직접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표 3-2>와 같다. 동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

제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이며, 현재 가장 중요시 되고 직불제 예산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5년에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

률 시행령｣으로 이관되었다. 다원적 기능이 목적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경관보전 직

불제의 경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구   성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등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3장 친환경농업직불지불제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
-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 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제4장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 삭제(2005.7)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제5장 보칙

<표 3-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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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신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

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

면 다음 <표 3-3>과 같다.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매우 상세하게 동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되어 그 시행에 있어 복

잡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조 목적
제2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제4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5조 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6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제7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8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9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제10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제11조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2조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제14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6조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제17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표1-3
서식1-15호

<표 3-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장에는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의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직접지불금(제12조)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

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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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제13조)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그리고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

정(제14조)을 체결하여야 한다.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15조)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

우, ㉡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회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제4조)의 내용을 보면,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0조에 따라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

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와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

영정보’)을 등록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

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

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

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관련 정책

어장휴식년제는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휴식기간 중 양식어업이 일정 기

간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지원을 전제로 환

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많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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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정책

동 정책의 목적은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어류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생

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데 있

으며, 2004년도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5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3

년까지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1,500개소까지 확대를 목표로 2008년

까지 415억 원이 지원되었다.

대상 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어업인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

회사 및 주식회사이고, 지원내용 및 수준을 보면 국고보조 100%에 환경친화형 배합사

료 사용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분이며 지원조건은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다. 

2009년의 양식장별 대상 어종을 보면,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은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이며, 수조식양식장은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등이 있다. 지원범위

는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데 종묘는 제외되어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시험어장 및 생사료 허용어장 포함)로서 가두리 양식어업은 전년도

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사업자,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기로 신청한 어장, 

일정기간 생사료를 사용하기로 신청한 어장, 면허면적 2ha 이하 규모 양식어장, 수산자

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어장,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어장, 

어장의 밀식도가 낮은 어장의 순이다. 

수조식 육상 양식어업은 전년도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사업자, 배합사료

를 양식어장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시험어장을 운영하기로 신청한 어장(넙치에 한

함), 일정기간 생사료를 사용하기로 신청한 어장,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

가 인정되는 해역의 인접어장, 어장의 밀식도가 낮은 어장, 허가 및 신고면적이 6,000㎡ 

이하 규모 양식어장의 순서이다.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정책

농업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정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데 있다. 대상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의거 유기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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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ㆍ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로서 1천㎡ 이

상 농지규모 또는 100만 원 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 규모 농가이고 지급규모는 농가당 

0.1∼5ha까지이다.

지원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114억 원(논 42억 원, 밭 72억 원)이고 지급단가는 밭(논)

의 경우 유기ㆍ전환이 794(392)천 원/ha, 무농약이 674(307)천 원, 저농약이 524(217)천 원

이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친환경축산 직접지불 정책

친환경축산 직접직불 정책의 목적은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지급 농가는 축산업등록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06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은 58억 

원(900농가)으로 지급단가는 기본 프로그램 이행 경우 호당 1,300만 원 이내,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경우 호당 200만 원 이내 이다.

지급 요건으로서 축종별 기본요건을 보면, 소 경우 일정 면적 이상 사료포 확보, 발생

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해야 하고 돼지ㆍ닭 경우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분뇨를 퇴ㆍ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하여야 한

다. 공통요건으로는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장부 기장, 출하 전 일정 기간 항생제 사용금

지, 환경ㆍ방역관련 교육 이수 등이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경우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ㆍ관리 등이 있다.

라. 쌀 생산조정 정책

이상의 정책은 환경개선을 위해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정부가 지

원하는 것이지만 어장휴식제와 같이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 기

간 정부 지원조건 하에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농업분야의 쌀 생산조정 정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 협

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근거 법령으로는 ｢농어업ㆍ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가 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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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ha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정을 체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행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동 사업이 정부지원 조건 하에 일정 기간 생산을 중단한다는 점에서는 어장휴

식과 같으나 시행목적이 생산조정으로서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휴식과는 

차이가 있다.

제3절 외국 사례 분석7)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휴식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친환경 양식정책과 중국의 휴어제를 중심으로 정책 개요를 정

리해 둔다.

1. 일본의 친환경 양식정책

1970년 이후 200해리 체제의 이행과 국제어업 규제의 강화로 인해 연안에서 근해, 근

해에서 원양이었던 일본의 어업정책의 관심이 연안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여 양식업 육

성을 위한 정부의 여러 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1974년에 ｢

연안어장정비개발법｣을 제정하여 1976년부터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사업을 통합하여 공

공사업 형태로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개발과 성장 중심

의 양식정책에서 지속적양식체제구축, 양식어장환경보전, 양식수산물의 안심․안전의 

확보 등과 같이 양식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가. 지속적 양식생산체제 구축

양식업을 포함한 일본의 수산정책은 1963년에 제정된 ｢연안어업 등 진흥법｣에 의거

하여 전개되어 왔으나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책이 재검토

되어 2001년 6월에 ‘수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수산기본법에 의거하여 

2002년 3월에 수산정책 추진의 지침이 되는 ‘수산기본계획’을 정하였으며, 또한 수산업

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5년 간격으로 기존의 수산기본계획의 재검토가 이루

7) 일본의 친환경 양식 현황 및 정책은 부경대학교 송정헌 교수의 자문과 자료를 참고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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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2007년 3월에 제2차 수산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하 2007년 3월에 수립된 수산

기본계획 중에서 양식업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둔다.

첫째, 지속적인 양식생산의 추진이다. 어장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지속적인 양

식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양식어장의 개선을 도모하는 어장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동 계획의 대상이 되는 어장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어류ㆍ패류와 해

조류를 함께 양식하는 복합양식기술을 확립하고 친환경 사료 개발을 추진한다. 

양질의 양식 종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 종묘에 관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참다랑어, 뱀장어, 잿방어 등의 신품종 종묘생산기술과 배합사료의 개발을 추진한다. 그

리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어분의 함유량이 낮은 사료 개발과 자동급이기의 도입에 의

한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

하여 대규모 양식과 양식 부적절 해역에서 양식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양식

어종의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기술의 개발과 검사기계의 정비를 하고 수입물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둘째, 양식업의 각종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부응하여 적정양식규모의 책정ㆍ보급과 양식장의 환경개선, 수

산의약품의 적정사용, 방역체제의 정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양식생산을 촉진

한다. 또한 소비자와의 교류 및 유통경로 정보 파악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생산물의 품

질 등에 관한 소비자 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추진

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어장환경에 소비자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양식업시스

템을 도입한다. 그리고 양식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가 수급정보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과밀양식을 하

고 있는 어장과 이용도가 낮은 어장, 근해의 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

토한다. 해조류양식 중에서 중요한 김 양식은 협업화 등에 의한 생산비용의 절감, 우량

품종의 확보, 색이 변질되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나. 양식어장 환경보전의 추진 

일본 양식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순조롭게 성장하여 연안어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유엔해양법 협약의 체결에 의해 연안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

리와 유효 이용이 국제적인 책무로 되었기 때문에 연안어업의 발전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양식생산의 지속적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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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사료의 과다 투여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양식어장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식어장의 악화는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치하면 

해당 어장에서 양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양식용 종묘를 해외에 의존하

는 경향이 현저하며 해외에서 양식수산 동식물의 전염성 질병이 침입할 위험성이 고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양식어장의 악화를 확실히 방지함과 동시에 

특정양식수산 동식물의 전염성 질병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 양식생

산 확보법｣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률은 어업협동조합 등에 의한 양식어장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 및 

특정 양식물의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지속적 양식생산의 

확보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양식업의 발전과 수산물 공급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농림수산대신은 양식어장의 개선목표에 관한 사항, 양식어장 개선 및 특정질병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속적 양

식생산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어업협동조합 등은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지속적 양식생산 확보를 도모하기 위

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양식어장 개선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정을 받은 어장개선 계획을 작성한 어업협동조합이 인정어장개선 

계획내용에 적합하도록 어업권 행사규칙의 변경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계양식업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총회의 보통결의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도부현 지사는 양식어장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어업협동

조합 등에 대해서 양식어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특정 양식물의 전염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 양식물이 전염성 질병에 걸리거나, 걸려있다고 의심되는 양식물 

소유자 등에 대해 당해 양식물의 이동제한, 소각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도도부현 지사는 양식물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는 도도부현 직원에게 현장답사 검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도부현 

지사는 현장검사 등의 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 중에서 어류방역원을 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46 -

상기의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어업협동조합은 어장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

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어장개선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2007년 현재 

달성률(어장개선계획이 책정된 양식장에서의 생산량/양식총생산량×100)을 보면 어류가 

83.6%, 패류가 38.0%, 해조류가 61.4%에 이르고 있다. 어업협동조합에서 작성하고 있는 

어장개선계획의 작성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1. 양식어장의 개선목표

지표 목표

수질 용존산소 ○○mL/L(○○mg/L)이상

저질(底質)
유화물 ○○mg/g 마른 진흙 이하

저생생물 다모류등의 저생생물이 생식하는 것

사육생물의 상황
조건성 병원체인 연쇄구균 및 백점충에 의한 연간 누적 사망률이 
증가경향이 없는 것

2. 양식어장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 양식밀도

활어조 내의 사육밀도는 ○kg/m3 이하로 한다.
(2) 사료 종류의 제한

생사료를 단독으로 투입 하지 않고 고정배합사료 혹은 습사료를 사용한다.
(3) 폐사 어류의 처리

3. 어장환경 모니터링 조사

조사항목 조사방법

수질
수온 매월 ○회, 정점에 있어서○m, ○m층에서 측정

용존산소 ○~○월의 매월 ○회, 정점에 있어서 ○m, ○m층에서 측정

저질(底質)
유화물 ○~○월의 매월 ○회, 정점에 있어서 측정

저생생물 ○~○월의 매월 ○회, 정점에 있어서 측정

4. 어장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체제의 정비
계획의 이행과 진전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 추진위원회를 조직한다.

<표 3-4> ○○어업협동조합 어장개선계획(예)

다. 양식수산물의 안심 ․ 안전 확보

1) 질병 대책 및 수산용의약품의 적정사용

최근 식품의 안정성이 중시되어 ‘약사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3년 6월 1일에 공포, 

동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자가제조, 개인수입

의 금지와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 금지, 그리고 벌칙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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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의약품이란 승인을 받지 않은 약제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양식부문의 예

를 들면 기생충 구제에 사용되는 포르말린, 연어․송어 수정란 관리 시에 물곰팡이 방

지용으로 사용되는 말라카이트그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승인을 받은 의약품과 동일의 

유효성분일지라도 미승인 약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벌칙으로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법

이 개정된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벌

칙이 한층 강화되었다. 

‘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 ‘동물용의약품등규제규칙’의 일부 개

정에 의해 대상어종이 참돔, 방어 등의 11종에서 식용으로 양식되는 모든 수산동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항생물질 및 합성 항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록을 의무화하

고 있다.

2) 사료의 안정성 확보

해면양식어용 배합사료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일명 사료안전법은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조 등에 관한 규칙, 사료

의 공정규격 설정 및 검사 등을 행함으로서 사료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을 개선하여 공

공의 안전확보와 양식수산물 등의 생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 적용되는 동물에는 정령에 의해 돼지 등 12종이 지정되어 있고, 이중 양식수

산동물에는 방어, 참돔, 은연어, 잉어, 붕장어, 무지개송어, 은어가 지정되어 있다. 그리

고 동 법에서 사료첨가물이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사료의 영양생물과 기타 유효성분

의 투여, 사료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의 유효이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료에 

첨가되는 비타민, 항생물질 등 149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성과 관계되는 사항이다. 유해한 축산물(양식생산물도 포함)의 생산방지 또

는 가축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대한 제조, 사용, 보존 및 표

식 기준 및 성분규격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기준 및 규격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제조, 판매, 수입, 사용 등은 

금지되어 있다. 사료의 안정성 확보 상 특히 주위를 요하는 사료 및 사료 첨가물로써 

항균성물질의 조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지정된 기관의 검정 

합격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게 되어있다. 사료의 안정성 확보상 제조의 특별 주의

를 요하는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제조사업장에는 그 사업장별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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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품질개선과 관계되는 사항이다. 우량사료 장려를 위해 사료 종류별로 영양성분

량의 최소량 또는 최대량과 기타 영양성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격(공정규격)을 

설정한다. 그리고 농림수산성 산하 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규격

에 의해 사료의 검정을 실시할 때는 규격에 적합한 사료에 특별한 표시(규격적합표시)

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를 구입할 때에 소비자가 영양성분 등 품질의 식별이 곤란

한 것에 대한 영양성분량, 원재료 등의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일본 정부는 다양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이력추적시스템

(Traceability System)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양식 생굴의 이력추적제는 자국내 소

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대책 마련이라는 필요

성 때문에 기존의 위생검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일본 정부는 양식 굴, 어묵, 어류 등으로 대상품목별로 사업을 실시하며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범사업 실시하여, 평가․수정 보완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은 교육홍보,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확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교육홍

보,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은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4) 적정표시 

일본은 식품표시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1999년에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

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JAS법)을 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생선식품에 대해서는 ‘명

칭’ 및 ‘원산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명칭’ 및 ‘원재료명’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JAS법에 의거하여 생선수산물에는 명칭과 원산지 이외에 양식 및 해동에 관한 표

시를 의무화하여 냉동한 것을 해동한 것인 경우에는 ‘해동’, 양식된 것인 경우에는 ‘양

식’이라 표시해야만 한다. 여기서 양식은 치어 등의 중량 증가 또는 품질향상을 목적으

로 출하하기까지 사료를 투여하여 육성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중국의 금지제 및 휴어제

중국은 해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자원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

징적인 것이 금어기와 휴어기이다. 1955년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17개의 기점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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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조업금지선을 설정하여 금지선 내 수역에서 동력저인망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였다. 

그 이후 1979년 동중국해에서의 동력저인망 어업을 금지하였으나, 국영 동력저인망 어

업이 제외되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1981년에는 조업금지선 외측에 갈치, 부세, 

병어 보호구를 설정하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업을 금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연근

해 수산자원이 악화되자 금어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1993년 황해에 7월부터 8월까

지 저인망 금어구역, 3월에는 대하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5년 이러한 기존의 수산자원보호정책을 통합해 ‘하계휴어제도’를 실시하

였다. 도입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7~8월 기간에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저인망과 범장망

(개량식안강망)의 조업을 금지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이었다. 하지만 점차 하계휴어제도

의 영향을 받는 어업과 해역의 확대로 인해 1995년 7만 2,000척에 불과하던 휴어제 참

여 어선의 수는 2001년에는 11만 8,000척까지 늘어났다.

중국의 휴어제는 몇 차례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초

기에는 동해와 황해의 북위 27° 이북의 해역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지만, 1999년에는 남

해를, 2001년에는 대만 및 마카오와의 경계해역까지로 그 대상해역을 확대했다. 대상 

어업도 초기에는 저인망과 개량식안강망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트롤, 선망, 정치망 

등 대상 업종이 다양해졌다. 특히 2004년에는 ‘발해생물자원양호규정’을 제정함과 동시

에 발해해역에 대해서 휴어제가 아닌 금어제를 도입하면서 인접 해역 전체에 대해서 자

원보호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09년 1월 중국 농업부는 ‘수생생물자원보호행동요강’에 근거하여 하계휴

어제도 조정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즉, 낚시어업 이

외의 기타 어업의 조업을 모두 금지하였다. 또한 각 해역별, 업종별로 휴어기를 다양화

했다는 데에 있다. 정치망의 휴어기는 기존의 2개월 이상에서 2개월 절반 이상으로 연

장하되, 구체적 휴어기간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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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휴어구역 대상어업 휴어기간

1995년 동해, 황해
북위 35° 이북 저인망 7월 1일~8월 31일

북위 27°~35° 저인망, 개량식안강망(범장망) 7월 1일~8월 31일

1998년 동해, 황해

북위 35° 이북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7월 1일~8월 31일

북위 26°~35°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6일~9월 15일

북위 24°30′~26°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7월 1일~8월 31일

1999년

동해, 황해

북위 35° 이북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7월 1일~9월 15일

북위 26° 이북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6일~9월 15일

북위 26° 이남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일~7월 31일

남해 북위 12° 이북
자망, 통발, 채낚기 제외한 일체의 조업

(예, 트롤, 선망, 정치망)
6월 1일~9월 15일

2000년 동해, 황해 북위 26° 이남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일~8월 1일

2001년
대만 

경계해역
북위 22°30′~23°30′

동경 117°~120°
집어등을 사용하는 선망 6월 1일~8월 1일

2002년

동해, 황해

북위 35° 이북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7월 1일~9월 16일

북위 26°30″~35°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6일~9월 16일

북위 26°30 이남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일~8월 1일

남해 북위 12° 이북 자망,통발,채낚기 제외한 일체의 조업 6월 1일~8월 1일

대만 
경계해역

북위 22°30′~23°30′
동경 117°~120°

집어등을 사용하는 선망 6월 1일~8월 1일

2003년 동해, 황해 북위 26°30″~35° 
저인망, 개량식 안강망(범장망)

(그중 새우트롤)
6월 16일~9월 16일
(6월 1일~7월 1일)

2004년 발해

유자망(90mm이상의 단층유자망) 및 
낚기 이외의 일체 조업

6월 16일~9월 1일

안강망 및 망목 60~79mm 유자망 5월 1일~5월 16일

2006년 동해, 황해 북위 26°30″~35° 
저인망, 개량식 안강망(범장망)

(그중 새우트롤)
6월 16일~9월 16일
(6월 16일~8월 16일)

2009년

발해, 황해 북위 35° 이북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일~9월 1일

황해, 동해 북위 26°30″~35°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6월 1일~9월 16일

동해 북위 26°30 이남
저인망, 개량식안강망

(그중 새우트롤)
(그 중 집어등 사용 선망)

5월 16일~8월 1일
(6월 1일~8월 1일)
(5월 1일~7월 1일)

남해 북위 12° 이북 자망, 통발, 채낚기 제외한 일체의 조업 5월 16일~8월 1일

<표 3-5> 중국의 하계 휴어제 경과

  주 : 전년 대비 변경 혹은 추가 내용만을 적시하였으며, 일부 연도의 실시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하계휴어 홍보자료, 2002. 및 중국어업연감 각 연도

 

중국 하계휴어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때문에 국가관할권이 강하고 강제적인 자원관리가 이뤄질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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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로 인한 어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

이다. 

중국은 이처럼 광대역에 대해서 휴어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산자원 서식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장강(长江) 지역에 대해서 금어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도입 과

정을 보면, 갈주(葛洲) 지역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어제를 도입하였

다.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갈주 이하 장강유역 전체에서 실시하며, 갈주 이

상의 상류에 대해서는 2003년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면적 금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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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하여 어업인 의견은 반드시 수렴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추

진하고자 한다면 어업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

수 등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어업인이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및 실시에 대하

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설문결과는 향후 정책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

를 도입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 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설문조사 개요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도 및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전복, 굴, 김, 미역, 조피볼락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유효 표본 323개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와 관련 수협 또

는 협회와의 대면 인터뷰 방식을 병행하였다. 

구분 조사개요

목적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도 및 호응도 파악

조사방법
면대면 1:1 설문조사 병행
 - 관련 수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응답자와 대면

조사기간 2009. 1. 28 ~ 2. 1

조사대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 내 콜 센터

<표 4-1> 조사 개요

조사대상자를 양식어장 운영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어장 이용자 104명, 마을어장 이

용자 215명, 협동양식어장 이용자 4명으로 나타났으며, 품종별로는 미역 양식업자 73명, 

김 양식업자 68명, 김 양식업자 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지역 거주

자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61명, 충청남도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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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수(명)

양식어장 운영형태별

개인어장 104

마을어장 215

협동양식어장 4

소계 323

양식품종별

전복 61

굴 63

김 68

미역 73

조피볼락 58

소계 323

거주지역별

경기도 4

경상남도 61

경상북도 5

전라남도 205

전라북도 9

충청남도 17

부산시 12

울산시 10

소계 323

<표 4-2> 응답자 특성

2. 설문조사 내용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로 아직까지 어업인에게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정책이므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인식 또는 호응

도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정책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타당성(필요성, 

시급성, 효과, 홍보필요성)과 찬반여부 등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설문을 통하여 파악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내용은 크게 3개 부분으로 즉, 인지정도, 정책도입타당성, 지원 등의 

분야로 구분되며 전체 10개 문항과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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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문  조  사  내  용

인지 또는 호응도 인식도,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시 참여여부와 이유

정책도입타당성 도입 필요성, 도입 시급성, 도입 효과 등

지원
양식어장 휴식년제 정부 지원여부, 어장환경 악화의 책임,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식

문제점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및 실시에 따른 문제점

<표 4-3> 양식어장 휴식년제 설문조사내용

제2절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가. 양식어장 형태 및 양식품종

먼저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양식어장의 형태에 대해 물었는데, ‘마을어장’을 이

용한다는 답변이 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어장은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하는 어장으로 일반적으로 어촌계

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통해 응답자의 다수가 어촌계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개인어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2.2%로 

나타났으며 ‘협동양식어장’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양식어장 형태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58 -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어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4.6%로 나타났

다. 이 중 개인어장과 마을어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를 차지

하였으며,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어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0.6%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마을어장 마을+협동양식어장

4.0% 0.6%

<표 4-4> 두 가지 이상의 양식어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은 현재 양식하고 있는 품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가 해조류 

양식을 하고 있었으며, 39%는 패류 양식을, 18%는 어류 양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품종의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 대상을 품종별로 적절

하게 배분한 것으로, 세부 품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3%가 ‘미역’을 양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김’을 양식하고 있는 경우는 21%, ‘굴’을 양식하고 있는 경우는 

1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주 양식품종 현황

나. 양식어장 생산성 변화

지난 10년간 응답자의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78%가 ‘악화’되었거나 ‘정체’되었다고 답해 지난 10년간 양식어장 생산

성은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상’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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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과거 10년간 양식어장 생산성 변화

이처럼 양식어장 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생산성

이 악화되었거나 정체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

답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5.6%가 양식어장 생산성 악화의 원인은 ‘어장환경 

악화’라고 답해 양식어장 환경이 악화된 것을 어업인 스스로 알고 있었으며,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밀식 등 과잉시설’로 인해 생산성

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29.5%로 나타나 ｢어장 시설물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

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후 및 수온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

었다는 의견이 6%로 나타나 어업인들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양식어장 자가오염’과 ‘어장관리 미흡’으로 생산성이 악화되었다는 의견

도 각각 4% 가량 나타났다.

<그림 4-4> 생산성 악화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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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관한 인식

어업인들은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46%는 ‘모르거나 

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양식어장 휴식년제 인지여부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필요하다’고 답해 응

답자의 과반수 가량이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9%로 나타나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업인들도 다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양식어장 휴식년제 필요성

다음은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행 시급성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32.9%가 ‘시급하거나 매우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 33.1%는 ‘시급하지 않거나 전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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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않다’고 답해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4.1%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양식

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7>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급성

다음은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실시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크거나 클 것’이라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으며, ‘약간 있거나 보

통’일 것으로 답한 응답자는 39.3%로 나타나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 효과에 대해서

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4-8>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효과

라. 양식어장 휴식년제 정부 지원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5%가 휴식년제 시행기간 중 생계대책차원에서 일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정부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양식어장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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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는 어업인을 위한 것으로 정부 지원은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0.7%로 극히 일

부인 것으로 나타나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시행된다면 어업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어업인의 대다수가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9>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

하지만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4.5%만이 ‘참여’ 하겠다고 답했으며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이 

14.6%, ‘모르겠다’는 의견이 11.8%로 정부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보다는 다소 미온

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도 ‘참

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응답자도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정부지원 시 양식어장 휴식년제 참여 여부

다음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참여하겠다’ 또는 ‘고려해보

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참여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

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10~20% 가량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21.1%로 가장 많이 나타나 참여희망자들의 자담 부담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는 20~30% 가량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12.4%로 나타났으며 어업인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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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 책임이므로 50%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 

모두 부담하겠다는 어업인은 0.6%로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적정 부분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휴어제 참여시 자기 부담율

마.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 기간 및 방식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적정한 실시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장환경이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라고 답한 적극적인 성향의 응답자도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식어

장 휴식년제가 시행된다면 단기간의 형식적인 휴식년제가 아닌 실제로 어장환경이 회

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2>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기간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가 ‘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어업경영체 또는 어업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나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는 어업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어장환경회복이 시급한 

어장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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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악화 정도가 심한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환경 회복을 위해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도

입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3>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방식

바.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행 시 예상 문제점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시행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가 ‘경영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실시되면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어업 의존도가 높은 수산업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어업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

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

도 19%로 나타났는데, 양식어장의 특성상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장

과 참여하지 않는 어장이 인근에 위치할 경우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참여

하는 어장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어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시감독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4%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4>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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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어장환경 악화에 대한 책임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어장환경 악화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업인과 정부의 공동책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장환경 악화가 어업인과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으며 ‘어업인 책임’이라고 답한 경우

는 21%,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경우는 6%로 나타나 어장환경 악화에 대해서는 어업

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기후변화’, ‘육상기인 오염’ 등으로 양식어장환경이 악화되어 책임의 주체가 모호하다

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4-15> 어장환경 악화의 책임 주체

다음은 양식어장 환경 악화의 책임이 어업인과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

만을 대상으로 책임 비중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업인과 정부의 책임 비중이 같다(50:50)

고 답한 응답자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인의 책임 비중이 더 크다

는 의견은 15%, 정부의 책임 비중이 더 크다는 의견은 7%로 나타나 어장환경 악화에 

대해 어업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6> 어장환경 악화에 대한 책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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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어장환경의 악화로 인해 양식품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

함에 따라 어장환경을 정비 및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

롭게 대두되고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의 

대상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결과 과거 10년간 어장 생산성이 대부분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하락 혹은 정체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다수가 어장환경 악

화라고 답해, 어업인 스스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었다. 

둘째,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 가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홍보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실시 

효과에 대해서는 80.9%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양식어

장 휴식년제의 실시가 어장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으며, ‘어장환경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라고 답한 응답자도 19%로 나타나 양

식어장 휴식년제를 시행한다면 어장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휴식하겠다

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기 전 어업인들의 의견

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다섯째,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실시되면 어업인들은 잠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중단해야 

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식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장환경의 악화는 어업

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양식업자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참여 희망자

들의 자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은 10~20% 가량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양식어장 휴식년제 사업에 어업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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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시행된다면 참여율이 저조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나,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 어장들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어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어업인 인지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행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임에 따라 어업인들의 인지도 및 참여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

항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팸플릿 배포 및 정책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

써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임에 따라 본 사업 실시 전 시범 사업을 실

시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고 본 사업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를 최소화 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장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비교적 실시가 용이

하고,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넷째,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실시되면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의 기회를 상실하여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단, 어장환경 악화의 책임은 양식어장의 이용주체인 

어업인들에게도 있으므로 지원금액은 정부와 어업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사업의 효

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여 어업인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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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 체계

1. 기본방향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로 정하였다. 

첫째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양식어장휴식년제 조기 도입 정착이다. ｢어장관리법｣은 

어장의 효율적 보전,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어장관리해역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어장관리특별해역 중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빈발

하여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해 일정기간 쉬게 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도 미미하고 어장관리특별해역은 한건도 지

정된 바가 없다. 그러다 보니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어장 및 해역도 존재

하지 않고 있어 동 제도 시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많은 어업인들은 어장휴식년제 실

시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관리해역 지정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동 제도는 양식어업인들

에게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법에 의하여 집

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본취지

인 만큼 동 제도의 실시는 양식어업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유익한 제도임에 틀

림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는 실시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는 시범사업을 통한 동 제도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양

식어장 휴식년제는 국내외적으로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

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실시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생태계 회복 측면에서 검증하여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휴식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휴식

대상 선정의 어려움 외에 가장 큰 어려움은 휴식기간중 발생하는 양식어업인 및 종사자

들의 소득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느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본질을 

기초로 환경직불제 등 양식어장 휴식 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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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계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어장관리정책 추진체계내에서 찾아야 한

다. 우리나라 어장관리정책은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장환경조사를 통하여 

어장관리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어장면적 및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장휴식년제는 특별관리해역중 어장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있

는 어장에 대하여 휴식과 어장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림 5-1> 우리나라 어장관리정책 추진체계도

동 연구에서 제안하는 어장관리해역 및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은 <그림 5-2>와 

<그림 5-3>과 같다. 어장관리해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

여 관리해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해역 지정을 평가한다. 

그리고 해당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과 갈등을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해역을 지정한

다. 관리해역이 지정되면 지자체장은 관리해역의 관리를 위한 실행 및 운영계획을 수립

하고 실시한 후 그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한편 어장관리특별해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장관리해역을 정밀조사하여 후보

해역을 지정하고 평가한 후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어장관리특

별해역을 지정한다.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해서 실행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후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은 어장관리해역과 동일하다. 다만 이행여부 평가결과 

일반적인 관리만으로는 어장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장 및 해역에 대해서는 

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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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어장관리해역 지정체계

<그림 5-3>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체계

한편 어장휴식년제 추진체계를 <그림 5-4>에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

특별해역 중 양식어장 휴식이 필요한 어장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업권

자 등과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휴식년제 도입의 필요성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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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 이후 어업인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통지하고 양식어장 휴식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친 후 시공자 선정, 어장철거, 휴식, 재설치 및 준공의 과정을 거친다.

휴식기간은 품종 및 어장의 상태에 따라 2~3년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휴식기간 중 어장정화사업을 1년 정도 시행하고 약 1~2년간을 휴식함으로써 어장정화

로 인하여 혼탁해진 해양생태계를 안정화함과 동시에 어장생산성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5-4>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체계도

제2절 시행계획

1. 어장관리법에 근거한 시행계획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계획은 ｢어장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

면 대상어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면허어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

업권자와 시기․기간․방법 등을 협의하여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휴식기간 중 해당 지자체장은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어장관리법｣ 제

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하 ｢어장관리법｣을 법이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내의 어장중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

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9조제5

항), 그러한 어장은 어장정화ㆍ정비 실시어장,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불필요한 

어장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장이다(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이하 ‘동법 시행령’

을 ‘시행령’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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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휴식 계획시 고려할 사항은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시행령 

제8조제1항)이고, 휴식계획 고시사항은 어장휴식의 사유,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면

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시행령 제8조제3항) 등이다.

2. 양식어장 휴식년제 중장기 계획

양식어장 휴식년제 중장기계획은 어장관리해역 및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이 미미하여 현재 지정상태만을 고려

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 계획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하여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현

재 남해안 5개 지역을 어장관리해역 지정 후보해역으로 선정한 바 있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에서 2010년 이후부터 관리해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어장관리해역 지정계획에 기초하여 <표 5-1>과 

같이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범사업 및 양식어장 휴식

년제 본 사업 계획을 개략적으로 수립하였다. 

우선 어장관리해역은 현재 추진 중인 어장환경조사를 기초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개 정도를 지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2009년의 경우 조사해역에서 5개 후보지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기초로 1년간 지자체가 검토하여 그중 3개 정도가 2011년 지정

한다고 가정하여 현재의 조사가 끝나는 2013년의 2년 후인 2015년까지 3개씩을 지정한

다는 계획이다. 이후 약 5년간에는 약 4개 정도의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총 35개 정도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장관리특별해역은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 지자체가 약 2년 

정도 관리한 상태를 1년간 정밀 조사하여 지정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2011년 지정

된 어장관리해역을 2년이 경과한 2013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최초로 어장관

리특별해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약 4년간 매년 1개의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 2018년부터 2개씩을 지정하여 향후 10년간 총 9개의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

정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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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2012년과 2013년 1개소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부

터 매년 1개씩 총 7개를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  분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어장휴식년제

시범사업
어장휴식년제

본 사업

2011 3

2012 3 1

2013 3 1

2014 3 1 1

2015 3 1 1

2016 4 1 1

2017 4 1 1

2018 4 2 1

2019 4 2 1

2010 4 2 1

합 계 35 9 2 7

<표 5-1>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및 양식어장 휴식년제 계획(안)

제3절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방안

1.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 개념 및 지원 타당성

가.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 개념 

수산보전제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자금의 지불에 의하여 어가 소득을 지지하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는 수산보전제는 자원보전, 환경보전, 공익기능유지, 어

가경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수산업 기반강화를 통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라는 

수산정책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사업 중 직불제 성격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부

표지원사업, 배합사료지원사업 및 생분해성 어구지원 사업 등이 수산관련 직불제 또는 

수산보전제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을 통해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식어민들에게 지불하는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는 수산보전제

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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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권은 물권으로 간주되는 사유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제적인 어장휴

식은 어업수익감소 등 재산권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반면 양식어업권은 기본적으

로 사유화가 불가능한 어장이용권으로서 어장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여지

가 충분하여 어장휴식의 강제는 명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법에 근거한 어장휴식의 실시

가 가능하며 동시에 실시에 따른 어업수입 감소분에 대하여 국가지원을 통하여 효율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어장휴식년제의 시행은 관련 어업인의 소득감소와 

직결되므로 관련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소득감

소분에 대하여 국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식자가오염에 의해 일부 양

식어장환경이 오염되기도 하므로 관련 어업인도 일부 책임을 통감하여 어장환경개선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어장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소득감소의 일부를 감내할 필요가 있다. 

나. 양식어장 휴식 직접 지원 타당성

1) 국내적 측면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어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휴식기간 동안 어업을 계속할 때 발생하

는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어장휴식년제에 참여하

지 않을 것이다. 현행 ｢어장관리법｣은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에 앞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시기․기간․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경제적인 유인책 없이 

제도 시행을 행정적인 명령에만 의존할 경우 어업인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양식어장 휴식제의 시행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여 제도 

시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장휴식 직불제의 도입은 양식어장휴식년제 시

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어장관리법｣은 ‘어장휴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란 정부지원 방식 중 하나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높여 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 달라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직접 소득 보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지불 방식의 보조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닌 기존의 보조금 정
책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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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를 통해 볼 때 어장휴식의 목적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

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일정 기간 어업을 쉬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복원하

여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은 어장휴식 대상 어장을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의 어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장휴식과 어장관리특별해역과 관

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장관리법>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하략)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

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하략)

제7조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어장환

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

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어장관리특별

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하략)

제9조 (어장휴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

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하략)

 ｢어장관리법｣ 제5조~제7조에 따르면 어장관리조치가 필요한 ‘어장관리해역’ 를 대

상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볼 때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한 어장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어장관리법｣에 규정된 어장휴

식 대상 어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대해서는 현행 

｢어장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해 어업권자와 협의하여 어장

휴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어장

정화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않은 어장은 면허기간 만료 

후 2년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신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식생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어장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한 양식

업 종사자의 생산 차질분에 대한 소득보전은 동 사업 실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어장관리법｣ 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

다는 규정,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

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조성 또는 양식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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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 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정책의 시행) 정부

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

용하는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2) 국외적 측면

WTO/DDA 규범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규율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협상에

서는 무역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기본

적으로 양식업 관련 보조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게다가 수산보조금 금지 항목

에 있어 환경개선과 관련된 정부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으로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시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WTO/DDA 협상타결을 전제하더라도,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정부지

원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양식어장 환경이 악화됨

에 따라 오염이 심각한 어장에 대해 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대해 소

득보전차원에서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 도입이 가능하다. 이는 어장 휴식에 따른 소

득보전이 기존의 시장왜곡 및 무역왜곡의 차원에서의 소득보전 차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 양식어장 휴식 직접지불제 시행 시 검토사항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휴식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정책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둘째, 어장휴식 직접지불제 대상, 대상종, 지원의 상한선과 하한선, 대상지역 등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지원액 산정, 지원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등 어장휴식 직불제 집행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집행주체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방

안과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식과 제재수단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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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려 사항

시행 가능성 -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행 가능성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선정의 합리성
- 지원의 상한성 및 하한선의 설정
- 대상지역 및 대상어종 선정의 적합성

지원조건
- 지원수준 및 지원조건의 결정
- 지원 금액 산정 및 산정방법의 타당성

역할 분담
- 집행주체의 결정
- 모니터링 방식 및 제재 수단

<표 5-2> 시행 시 고려 사항

2. 지원체계 기본방향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시 정책 목적을 극대화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

본적인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식어장 환경 악화의 책임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양식어장 휴식기간 

중 상실되는 어업소득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서 어업소득의 손실을 어느 수준

정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양식어장 휴식으로 인한 양식장 주인 및 종사자 어업소

득의 손실은 결국 어업이익,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용 및 인건비 등의 합으로 나타난

다. 이와 같은 손실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론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지원율을 2/3로 결정하되, 고정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기간의 양식어장 휴식 시 

해당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정비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sunk costs)에 해당되기 때문

이다. 이를 통해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양식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여 책임 있는 양식어업을 적극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양식어장이 휴식함에 따라 휴식기간 동안 생계대책 또

는 산업유지 차원에서 해당 양식업자에게 감소되는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직불제 형태

의 수산보조금에 해당한다. 양식어장이 휴식에 들어감에 따라 휴식기간 동안 상실되는 

어업 수입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당장 어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해당 업종의 유지

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 유지 차원 및 어가생계 안정 차원에서 각각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산보조금의 형태를 가지는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

는 WTO/DDA 수산보조금 규율과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협상 추이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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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과 관련된 보조금은 규범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규제대상에 포

함되더라도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3. 지원 조건 및 지원금 산정 방법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양식어장 휴식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어장휴식 기간 동안 해당 양식어장에서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어장휴식제의 관리가 쉽도록 면허권 단위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

다. 지분권자가 다수이면 이들이 합의하여 하나의 면허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어장정화사업 대상 어장이 어장휴식에 참여하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인책도 제시한다. 한편 어장휴식년제에 지나치게 많은 어장이 참여할 경우 수산

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품종 어장의 10%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그 대상자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금

에 대한 책임 분담방식은 양식어장 환경악화 및 양식어장 환경 개선에 대한 수익자 부

담에 입각하여 정부 : 지자체 : 어업인 = 50% : 30% : 20%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도록 

한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발생 범위를 어느 수준에

서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식어장이 휴식함에 따라 

어업경영인 입장에서는 ‘어업이익+고정비’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양식업종사

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어장휴식 실시로 인한 고정비 

및 인건비에 대한 손실 인식의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어장휴식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

정비는 매몰비용(sunk costs)이 되기 때문에 경영인 입장에서는 손실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매몰비용(sunk costs)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어장 휴식 실시의 경우 인건비와 관련된 처리 방식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인건비도 휴어 실시에 따른 손실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계상토

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거는 무엇보다도 어장휴식을 통하여 공공자원인 해양의 

환경이 복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양식 종사자의 임금 획득 기회가 소멸된다면 

정부는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건비 처리 방식에 있어 어장 휴식 

실시 기간 중의 무노동에 대한 대가를 과연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소위‘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휴어 실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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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건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 간의 책임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

에 대한 책임 비중은 정부, 지자체 및 어업인이 각각 일정부분을 부담하면 바람직할 것

이다.

어장 휴식 지원 소요 예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경영실적을 어업수입과 어업비용 

부분을 구분해서 어업이익(어업수입-어업비용=당기순이익)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책

임론에 입각하여 총 80%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손익 항목에는 총수입과 관련하여 어업수입과 어업외수입으로 나뉜다. 여

기서 어업수입은 어업행위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어획량에 판매금액을 곱한 것

으로 도출된다. 어업외수입은 어업활동 이외의 이자 등의 수입을 의미하며, 어업활동에 

의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어장휴식을 실시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장

휴식 지원금과는 상관이 없다.

총비용은 크게 고정비, 인건비, 어장 관리비, 판매비 등으로 나뉜다. 이중 어장관리비

는 양식어업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고, 판매비는 어획물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위판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때 어장관리비, 판매비, 인건비 등은 변동비이므로 어장 

휴식을 실시할 경우 어획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다. 그러나 관리

비(사무비, 공제료 등) 및 감가상각비(어선감가상각비 등) 등의 고정비는 휴어를 실시할 

경우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sunk costs)이기 때문에 휴어기간 중 대상 어선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와 같은 비용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본보고서는 이와 같

은 고정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양식어장 휴식 지원금 산정방법

어장 휴식 지원 금액 = 휴장휴식기간(2년)중(어업이익+인건비)중 80% +어장휴식기간 중 고정비
※ 휴어지원 금액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담 금액임  

지원방법은 어업인 개인에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과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고

려할 수 있다. 양식어업의 경우 어촌계, 협업 등의 공동체 단위로 경영되는 경우가 있으

나 실제로는 어장이 개별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에서는 현실성을 감

안하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단, 지원 대상 어가는 ｢수산

업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

인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어촌계 등)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양식어장 휴식 직불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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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전 목적이므로 일시불이 아닌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분할 지급하여 어가의 생계안

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어촌계면허이거나 지분으로 나눠진 개인면허의 경우 지원금을 

면허의 보유지분만큼 개인별로 배분한다.  

제4절 시범사업 실시방안

1.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현재 어장관리특별해역이 지정되지 않았음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해

서는 시범사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식어장 휴식년제 적용

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대상어업,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세부시행방안은 소요예산 및 근거자

료 확보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및 행정적 판단이 필요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적인 

차원에서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범실시에 따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이므로 시행이 용이하고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품종 및 

해역을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즉 양식생산 및 채취시기가 1년인 단년도 양식

품종으로 시범사업실시의 대상품종으로 하고, 동일한 만 또는 수역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시행에 앞서 해당 어업인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실시한다. 

즉 양식생산을 위해 계획하고 있던 종묘채묘 및 종묘구입 등을 중단해야 하므로 어업인

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양식어장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시설

을 사전에 철거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셋째, 어업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즉 양식어장휴식년제를 실시하면 휴식기간 동안 

해당 어업인의 어업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어업인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이 

시행의 효율성과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은 양식어장휴식년제의 장점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시행한다. 양식생산 및 채취시기, 어장정화사업 병행실시 

등을 고려하여 1년보다는 2년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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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사업 추진 계획

가. 대상해역 선정 기준

시범사업 대상해역 선정기준은 첫째, 어장관리해역 후보해역 내에서 선정한다. ｢어장관

리법｣에 의하면 휴식대상 어장을 어장관리특별해역내의 어장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어장

관리해역 지정을 전제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자자체가 어장

관리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어장휴식년제 실시 기본방향에 제시한 ｢어장관리

법｣상의 절차에 근거하여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될 해역을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는 사업시행이 용이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후보대상 해역이 속한 시․

군․구의 의견과 후보지로 선정시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고려사항으로는 

어장정화 사업실시 면적에 해당하는 약 20 ha 이내 어장면적, 이해관계자가 적은 어장으

로서 어장 소유자가 비교적 소수인 어장, 어장 청소시 발생하는 오탁수로 인하여 주위 

어장에 피해가 적은 어장, 어업경영 실태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축적된 어장 등이다.

셋째, 어장 휴식년제의 효과를 쉽게 추정할 수 있고, 단기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역이다. 어장 내 양식품종이이 여러개 존재하거나 복잡할 경우 휴식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어류양식의 경우는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하고 사업의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시범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넷째, 어장휴식에 따른 지원 및 어장정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장이다. 양식어

장 휴식 직불제의 관점에서 도입이 용이한 어장은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의 어장이 유

리하다. 1년이면 어장휴식 후 1년 내에 소득이 창출된다. 그러나 1년 이상이면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지원을 받는 시기와 소득이 창출되는 시기 사이에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

이 길어 어장휴식년제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는 어장휴

식 대상에서 이러한 품종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겠으나 시범사업 대상은 제도 시행이 쉬운 어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양식주기

가 1년인 품종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의 범위 내에서 어장정화사업 대상 어장도 동시 사업 시행으

로 어장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타당성이 있다. 어장정화사

업은 사업 시행 이후에 해역 및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는 부유물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인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는데 이때 어장휴식을 실시함으로써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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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어장정화사업 시점 전후에 어장휴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일괄적인 어장정화사업을 유도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따로 어

장휴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시설 철거비․재시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시범대상 해역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조사 결과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잠정적으

로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만 중 미더덕 양식장 세 곳을 시범사업 대상해역으로 선정하였다.

대상해역의 어업권 현황은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ha 미만이고, 관련 양식업

자는 13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이다. 동 해역은 <그림 5-5>에서 <그림 5-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진동만의 내만에 위치하여 다른 양식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

<그림 5-5> 마산시 어장 분포 현황

<그림 5-6> 마산시 미더덕 어장 분포 현황(붉은색 부분은 미더덕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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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마산시 미더덕 어장 분포의 위성사진

  

<그림 5-8> 마산시 미더덕 어장의 현장사진

연번 어업종류 어업방법 품종 면적(ha) 어장위치 어업권자

제74호　　 어류등양식 수하식양식(연승식) 미더덕 3 구산 석곡 5명

제75호 어류등양식 수하식양식(연승식) 미더덕 3 구산 석곡 2명

제76호　 어류등양식 수하식양식(연승식) 미더덕 4.284 진동 6명

합  계 10.284 13명

<표 5-3> 시범사업 대상해역 어업권 현황

자료 : 마산시, 내부자료

다. 사업기간 및 소득 보전율

시범사업의 기간은 2년이다. 1차년도에는 어장 청소 및 저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2차

년도에는 해양생태계 안정화 및 효과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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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세부 사업 내용 관련 기관

1년차

- 대상 해역 선정
- 대상어장 소유주 동의서 작성
- 어장 휴식년제 관련 소득보전금 지급(분기별 지급)
- 양식시설물 제거
- 어장 청소 및 저질 개선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

2년차
-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 해양생태계 안정화
- 해양환경조사(=효과조사, 전후비교)

- 국립수산과학원 등

<표 5-4> 시범사업 실시 계획

어장 휴식 직불제는 어장휴식 기간 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 손실분에 대하여 일정 수

준을 보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업소득 손실분은 어장휴식을 하지 않고 양식업을 계속할 

경우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소득보전은 양식어장 경영에 따른 순이익 금액

의 80%를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장 환경악화에 대한 책임론에 입

각하여 정부(50%), 지방자치단체(30%), 양식업자(20%)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 지원금=(((연간 순소득/ha×80%)×2년)+시설철거비/ha+시설비/ha)×면적

그러나 시범사업부터 양식업자에게 어장환경악화의 책임론에 따라 일정부분을 부담

하게 할 경우, 어장휴식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경우 양

식업자의 부담을 10%정도로 하고, 이 또한 어장청소시 참여(인건비 부담)를 통해 직접

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된 이후부터는 

순이익금의 80%를 보전한다. 아울러 소득 보전금은 2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함을 윈칙

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라. 총 지원금 산정 예시

다음은 총 지원금 산정 공식을 토대로 예상 지원금을 산정해 보았다. 먼저, 미더덕 양

식어업인들의 연간 순소득을 알아보았는데 현재, 미더덕의 경우 대부분이 사매로 판매

가 이루어져 소득 추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산시 미더덕영어조합 법인 관

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략적으로 추정 해보았다. 

미더덕 양식어장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의 ha당 연간 순소득은 소득이 높은 어업인은 

연간 1억원 가량, 소득이 낮은 어업인은 3천만원 가량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9) 이처

럼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미더덕 양식은 자연종패에 의해 이루어져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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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기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 <표 5-5>는 미더덕 어장의 철거비와 재시설비를 산정한 것이다. 어장 휴식년제

를 위해서는 양식 시설물을 철거한 후 휴식이 끝난 후 새로이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에 따라 미더덕 영어조합 법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설철거비와 재시설비를 조사한 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표 5-4> 미더덕 어장 철거비 및 재시설비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응답자

응답자 평균
A B C

철거비

소계 2,900 2,900 2,900 2,900

철거 1,400 1,400 1,400 1,400

작업대 500 500 500 500

용선료 1,000 1,000 1,000 1,000

재시설비

기본시설비(a+b) 7,115 8,175 8,195 7,828

재료비
(a)

소계 3,615 4,675 3,695 3,995

연승줄 1,200 1,760 1,760 1,573

닻 1,200 1,800 720 1,240

부자 1,080 1,080 1,080 1,080

결속사 135 135 135 135

기타경비
(b)

소계 3,500 3,500 4,500 3,833

인건비 1,000 1,000 1,500 1,166

작업대 500 500 300 433

작업대(말목설치대) 0  0  1,500 500

용선료 2,000 2,000 12,000 5,333

채묘시설비(c+d) 15,500 21,500 15,500 17,500

재료비
(c)

소계 13,300 19,300 13,300 15,300

채묘연 12,000 18,000 12,000 14,000

묶음줄 150 150 150 150

추 750 750 750 750

운반 400 400 400 400

채묘연
조립
(d)

소계 2,200 2,200 2,200 2,200

그물절단 800 800 800 800

조립 1,400 1,400 1,400 1,400

채묘연수하(e) 1,200 1,200 1,200 1,200

기타경비 2,671 3,377 2,779 2,942

합계(a+b+c+d+e) 26,486 34,252 27,674 29,470

총합계액 29,386 37,152 30,574 32,371

주 : 1. 마산 미더덕 영어조합 법인 내부자료
2. ha당 기준

9) 2010년 4월 현재, 마산시 미더덕 영어조합 회원 3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이는 1ha당 봉그물 
수하연의 경우 1ha당 6,680줄 이하 또는 판그물 수하연의 경우 폭 4.5미터 이하, 연승 길이 기준 10
퍼센트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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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5-6>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ha당 예상 지원금을 산정한 것이다. 양

식어장 휴식년제 지원금의 ha당 최대값은 연간 순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

소값은 연간 순소득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재시설비의 최대값은 비용이 가장 높

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B의 값을 적용하였으며, 최소값은 응답자 A의 값을 적용하였

다. 그리고 시설철거비는 2,900천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종합해보면 미더덕 어장을 1년 휴식했을 시 총 지원금 산정 공식에 따른 ha당 예상 

지원금은 최대 2억원 가량이며, 최소 8천만원, 평균값은 1억 3천9백만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단위 : 천원

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연간순소득/ha×80%×2
100,000×80%×2년

= 160,000
30,000×80%×2년

= 48,000
65,000×80%×2년

=104,000

시설철거비/ha 2,900 2,900 2,900

재시설비/ha 37,152 29,386 32,371

합계 200,052 80,286 139,271

주 : 총 지원금 = (((연간 순소득/ha×80%) × 2년) + 시설철거비/ha + 시설비/ha) × 면적에 따라 계산

<표 5-6> ha당 총 지원금 산정 예시

하지만 이는 어업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3년 가량의 사전 모니터링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집행 및 관리 체계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주무부처는 양식업활동에 관한 규제 및 지원정책의 성격을 가

지고 있어야 하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 시행주체가 되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지

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사업의 추진방법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은 사업 집

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

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상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필

하고 어장휴식을 희망하는 양식경영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로 

한정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이 어장휴식 사업신청서의 내

용과 전체 어장휴식 규모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연차별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어촌

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희망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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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휴식 직불제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 집행주체(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농림수산식

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한 관련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1부(품종, 양식어장 면적, 면허 소재지 등)
◦ 약정서 1부

제5절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1. 예상 문제점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도입 관련 제도는 확립되어 있다. 즉,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실

시하기 위해서는 어장관리해역 지정(시․군․구), 어장환경조사(농림수산식품부), 어장

관리특별해역 지정(농림수산식품부)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1곳(옹진군)에 불과하며, 어장환경조사도 2008년부터 실

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

년제 대상 해역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즉,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양식어장 휴식

년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절차, 휴어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행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업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장휴식 대상어장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이라고 전부가 

어장휴식대상은 아니므로 어장휴식 대상을 지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어장휴식의 적용 대상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모두 가능하지만 면허(어업권)와 

허가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차이에 따른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장관리법｣의 어장휴식은 매우 강제적인 의무임에 비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는 어장휴식제도가 어장휴식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또는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으면 어장환경

이 호전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 어업인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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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년제 실시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일부 어업인은 휴식년제의 일환으

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어장에 퇴적된 오염물질이 일어나게 되어 오히려 어

장생산력이 감소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어장휴식이 실시되지 아니한 어장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신규 어업면허를 하도록 하는 등 어장휴식 기간 동안 어업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매우 강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어장휴식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어업인의 어업수입 감소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이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용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수준을 산정했으나 본격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해당 품종의 평균적인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보전과 별개로 수산정책자금의 이자비용 등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장휴식 기간 동안 계속 부담해야 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이자비용이 크면 소득 보전만으로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품종에 따라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제 양식업은 금융권 대출이 많기 때문에 양식 시

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어장을 휴식하면 차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식을 하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휴식 기간 동안 어업 경영활동 중단으로 수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정책자금의 조기 상환 의무 등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10) 

그리고 유휴어장 위주의 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사업이 실

시되면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양식어업을 경영한 어업인이 다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했던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양식 주기가 1년 이상인 품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류․멍게 등 양

식 주기가 1년 이상인 품종으로 확대할 경우 어장휴식 후 소득이 창출되는 데 시일이 

많이 걸려 휴식 기간 동안만 소득을 지원하면 어장휴식이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양식 주기를 고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어류는 해양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장휴식제의 유력한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
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
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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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화 및 개선방안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어장 환경개선 및 어장생산성 향상,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등

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제도적으로 

확립(어장관리해역 지정 → 어장환경조사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 실시방안 미수립, 참여 양식업자의 소득감소 보전 등에 관한 제도와 정

책이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휴식년

제 조기도입을 위한 ｢어장관리법｣의 보완,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휴식년제

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효과분석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어장관리법｣의 보완은 양식어장 휴식년제 조기도입을 위해 어장관리특별해역 

중에서 어장휴식이 필요한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휴식(2~3년)을 

명하고, 휴식기간 중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강화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절차의 보완

이 필요하다. 동 법 시행계획에는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휴식계획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립토록 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휴식계획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요청

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범실시는 동 사업의 문제점 발굴 및 시행착오 최소화,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휴식년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환경조사가 완료되고, 어장관리 후보해역 중 휴식년제 

도입이 용이하고 효과 추정이 가능한 어장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시범실시 방안은 ｢어

장관리법｣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체계는 소득 보전 및 정책자금 이자비용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식어업인 소득 보전은 

환경직불제를 기본으로 하며 근거법을 마련하고, 재원 부담은 물권에 해당하는 어업권

인 점을 고려하여 국비, 지방비 및 어업인 자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득 보전과 

별개로 수산정책자금의 이자비용 등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된다. 

어장휴식 기간 동안 계속 부담해야 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이자비용이 크면 소득 보전만

으로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식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식어장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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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에 따른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

존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

서 어장정화사업 실시 이후 해당 해역에 양식중인 대상어종의 자원조사를 병행하고 있

고 수협 등을 통해 출하량 자료를 통해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장

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분석은 원칙적으로 양식어장 휴식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인 경

제성 분석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환경개선 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도 효과로 추정하는 분

석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그 효과를 

충분하게 증명함과 어장상태 및 품종을 고려한 다양한 휴식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실

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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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양식어장 휴식과 총 효과

1.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수단과 목적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어장

휴식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수단

과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제2조제4호는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함으로써 악화된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떨어진 어장생산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장생산성 회

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이 된다. 

한편 ｢어장관리법｣ 제9조제4항을 보면 이상의 수단이 단지 어장의 휴식에 국한된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9조제4항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

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어장정화․정비”와 “휴식”이라는 수단을 통

해서 “어장생산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식어

장 휴식년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어장생산성 회복의 달성 여부와 투입요소인 

“어장정화․정비”, “휴식”과 산출요소인 “어장생산성” 간의 효율성 수준을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어장정화·정비

어장휴식
어장생산성 회복

수단(투입) 목적(산출)

어장환경 개선

<그림 6-1> 휴식년제의 수단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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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총 효과

｢어장관리법｣에 따라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어장생산성 회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장생산성 회복 이외에도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개선, 일반 국민의 

인식도 개선 등이 부수적인 효과로 발생한다. 여기서는 우선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직접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장정화․정비”와 “휴식”을 통해 어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장생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효

과는 어장정화․정비효과와 휴식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어장생산성 회복은 일

반적으로 휴식년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품종별 단위면적당(또는 단위시설당) 생산량 

변화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어
장
생
산
성

시간(t)휴식년제 시행 t1

UP1

UP0

t0 t2

A

B

C

<그림 6-2> 휴식년제 시행과 어장생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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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휴식년제 관련 양식어장 효과분석 사례

1. 어장생산성 영향 요인

양식어장에 있어서의 생산성인 어장생산성은 크게 인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

해 변화된다. 우선 인위적 요인은 양식 시설수준, 양식기간, 어획노력 등과 같이 양식생

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행위를 포함한다. 

여기서 어장생산성은 단위면적당(또는 단위시설당) 어장생산성을 의미하므로 양식 

시설수준은 단위면적 당 이식밀도를 의미한다. 양식기간은 양식장의 노후화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어획노력은 일반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 살포식 양식의 경우

는 어업과 유사하게 투입되는 어획노력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의 어장생산성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므로 투입되는 어획노력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다. 따라서 어획노력은 어장생산성 영향요인에서 제외한다. 

어장생산성

인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시설수준(이식밀도), 
양식기간(노후정도), 

어획노력 등

수질(수온, 염분, DO, 먹이물질 
등), 저질(황화물 등), 해수유동

자연재해(태풍, 적조 등)

<그림 6-3> 어장생산성 영향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크게 수질, 저질, 해수유동, 자연재해 등 양식생산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다. 수질에는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COD, 총질

소, 총인, 규산, 먹이물질(클로로필-a 등), 부유물질 등이 해당된다. 저질에는 황화물, 저

질COD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두리 양식 등은 수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패류 및 

각종 바다식 양식어종은 저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해수유동은 조류소통과 

관련된 영향요인으로서 각종 수질 요인 및 먹이품질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연재해는 태풍, 폭풍, 적조, 해파리 피해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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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년제 관련 양식어장 효과분석 사례

가. 어장정화 효과분석

신영태 등(2004)은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어장정

화사업이 어장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식을 통해 추정하였다. 상기 연구에서는 어

장정화사업의 실시에 따른 직접효과로서 어장생산성 변화를 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로써 분석하였다. 즉, 어장정화사업을 통해서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이후 개선된 어

장환경이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신영태 외는 통상 계량화 할 수 없는 비경제적 가치로 취급되는 국민

들의 만족도를 계량화하여 간접효과로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

인 생산성 변화에 초점을 두어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생산성 변화 분석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영태 등은 다음과 같이 어장정화사업이 어장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식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고성만 지역의 환경요인변화(오염지표변화)가 굴 생산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부유물

질 등과 같은 대표적 오염지표의 변화가 고성만지역 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ln lnln lnln ln
GUL : 단위면적당 굴생산량, DO : 용존산소, COD : 화학적산소요구량, 

TN : 총질소, TP : 총인, SPM : 부유물질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6-1>과 같다. 분석결과, 고성만의 경우 COD 수치가 1% 높아

지면 굴 생산량은 0.5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상수항()
용존산소

(DO)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총질소
(TN)

총인
(TP)

부유물질
(SPM)

계수
4.2010*
(6.064)

-0.2038
(-0.677)

-0.5593**
(-2.406)

0.0532
(1.587)

-0.0334
(-1.004)

0.4705
(0.407)

<표 6-1> 고성만의 환경요인과 생산성의 관계

  주 : *, **는 각각 1%, 10%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함(R2 : 0.6629).
자료 : 신영태 외(2004),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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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등(2004)은 고성만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현만 지역의 환경변화가 고현만 피조

개 및 미더덕에 미치는 영향, 가막만 지역의 환경변화가 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득량만 

지역의 환경변화가 새고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변수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이후 어장정화 시행 전후의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어장정화

사업 실시에 따른 주요 환경지표의 연평균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어장정

화사업의 효과는 단년도에 한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정화 후 단년도의 생산증대효과

를 추정하였다.11) 

<표 6-2>는 어장정화 실시 이후 주요 환경지표의 연평균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즉, 

어장정화사업의 실시에 따라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이후 개선된 어장환경은 어장생산

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단위 : %

연월
용존산소

(Do)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총질소
(T-N)

총인
(T-P)

부유물질
(SPM)

고성만 －3.52 －4.07 －14.43 4.89 16.36

고현만   4.64 －6.11   24.76 12.49 15.19

가막만   0.73 －9.26   23.43 7.93 16.89

득량만 －0.89 －1.50   56.69 33.55 49.65

<표 6-2> 어장정화 후 만별 환경지표의 연평균 변화율 

자료 : 신영태 외(2004),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p. 156.

고성만의 경우 어장정화사업 실시로 인해서 용존산소 3.5% 감소,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1% 감소, 총질소가 14.43% 감소, 총인 4.89% 증가, 부유물질 16.36% 증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기 환경지표의 연평균 변화율을 회귀모형 결과에 적용하면 다음의 <표 

6-3>과 같이 어장정화사업 실시에 따른 양식어업 생산성 증대효과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방식에 따른 최종 분석결과, 어장정화사업 실시로 인해 용존산소, 화학적 산

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부유물질이 변화하면서 미치게 되는 양식어장 생산성 변화는 

고성만의 경우 연 9.76% 증가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현만은 연 6.27% 증가, 고성만 굴

생산량은 연 9.76%, 고현만 피조개 종묘생산량은 연 6.27% 증가로 분석되었다. 

11)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는 단년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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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  분 어장정화에 의한 연 생산성 증대 효과

고성만 9.76 

고현만 6.27

가막만 2.78 

득량만 7.85 

<표 6-3> 어장정화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

자료 : 신영태 외(2004),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p. 157.

나. 어장휴식 효과분석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사업효과는 크게 어장정화효과와 어장휴식효과로 구분된다. 이

중 어장정화효과는 어장정화사업이 실제로 시행된 바가 있어서 이를 활용한 분석방법 

구축 및 자료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어장휴식효과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장휴식이 

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 한 사례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장휴식 효과분석은 현재로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한 수치를 조사

하거나 혹은 향후 어장휴식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서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어장휴식 관련 해외사례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오랜 동안 양식을 한 후 어장이 

노후화되어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윤작과 같이 어장윤번제(farm site rotation)

를 실시한다. 따라서 어장 노후화가 크게 진행되기 이전에 어장을 휴식하기 때문에 우

리나라에서와 같이 어장휴식을 실시한 이후 나타나는 회복효과를 그대로 외국 사례와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사례는 주로 어류양식에 대한 휴식(cessation of fish farming) 이후의 저서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 회복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저서 생태계의 회복기간 또한 해역

별 어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회복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5년 

Nickell 등에 의해 실시된 3개년 연구에서 어류 양식장 휴식에 따른 저서생태계의 회복

기간은 양식장 자가오염이 가장 심한 곳에서도 2년 이내로 나타났다.12) 그리고 스코틀

랜드 연어 양식장에서의 저서생태계 회복에 관한 연구(Pereira et al., 2004)에서는 평균

12) Nickell, T. D., Black, K. D., Provost, P. G., Davies, I. M. and Pearson, T. H. (1995). Final report to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Scottish Salmon Growers Association on the Benthic Recovery 
Programme, Progress Report No. 7. , pp. 73. Scottish Association for Marine Science, Oban, Argyll 
PA37 1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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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회복기간은 15개월로 나타났으며, 자가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그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13) 캐나다의 Brooks 등은 생태계 회복에 대한 가장 방대한 연구를 

수행 했는데, 회복기간은 최소 몇 주에서 최장 6년 정도로 분석되었다.14) 

이상과 같이 서구의 연구가 주로 저서 생태계의 회복기간을 분석하는 데에 치중해 있

으므로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어장생산성 회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종별 단위

면적(또는 단위시설)당 생산성 증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3절 효과분석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어장생산성 요인 분석 

전절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신영태 등(2004)은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어장정화사업이 어장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식을 통해 추

정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식은 수질요인만이 어장생산성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생산성은 수질 이외에도 시설수준, 양식기간, 저질, 

해수유동,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어장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가정하였다. 즉, 시설수준(이식밀도), 양식기간, 수질, 저질, 해수

유동, 자연재해와 같은 생산요인들이 대상어종의 단위면적(또는 단위시설)당 생산량(생

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설

정하였다. 

ln 
UP : 단위면적당 생산량, DEN : 시설수준(양식밀도), PER : 양식기간, WQ : 수질, 
BQ : 저질, SP : 해수유동, DIS : 자연재해 

13) Pereira, P. M. F., Black, K. D., McLusky, D. S. and Nickell, T. D. (2004). Recovery of sediments after 
cessation of marine fish farm production. Aquaculture 235, 315-330. 

14) Brooks, K. M., Stierns, A. R. and Backman, C. (2004). Seven year remediation study at the Carrie Bay 
Atlantic salmon (Salmo salar) farm in the Broughton Archipelago, British Columbia, Canada. Aquaculture 
239, 81-123. Brooks, K. M., Stierns, A. R. and Mahnken, C. V. W. (2003a). Chemical and biological 
remediation of the benthos near Atlantic salmon farms. Aquaculture 219, 355-377. Brooks, K. M., 
Stierns, A. R., Mahnken, C. V. W. and Blackburn, D. B. (2003b). Chemical and biological remediation 
of the benthos near Atlantic salmon farms. Aquaculture 219, 3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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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귀식은 다시 수온, 염분, pH, 용존산소, COD, 총질소 등과 같은 수질요인과 황

화물 등 저질요인에 의해 확장된다. 현재 수질, 저질, 해수유동,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들

은 어장환경 모니터링과 기타 해양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반면 단위면적

당 생산량, 시설수준, 양식기간 등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생산성 변화에 있어

서 종속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변수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현재 어장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향후 어장정화에 의한 양식어장 생산성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

기 변수에 대한 자료를 착실하게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기에 맞추어 표본 양식어가를 정해서 어종별 단위면적당 생

산량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2. 지수 분석

이상에서는 어장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의 계수를 추정하여 어장생산성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은 서식지 적합도 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와 같은 지표와 어장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어장정화 및 휴식에 따라 어

장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어장생산성이 변화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어장생산성 개선

서식지 적합도 
지수 개발

수온, 염분, 먹이물질, 해수유동, 
부유물질, pH, DO, 저질 등

생산성과
상관분석
분석

휴식년제 실시 

적합도 지수 개선

<그림 6-4> 생태계 적합도 지수와 어장생산성

   

서식지 적합도 지수는 수온, 염분, 먹이물질, 해수유동, 부유물질, pH, DO, 저질 등 대

상어종의 서식지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이용하여 서식지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동 지수는 서식지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연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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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어장생산성이 저하되면 동 지수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서식지 적합도 지수와 어장생산성, 즉 단위면적당 생산량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각

종 어장정화사업 혹은 휴식년제의 실시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전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양식어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같은 생산

성 변수에 대한 표본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상기 서식지 적합도는 생태계 적합도 또는 저서생태계 건강도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현재 양식어장과 관련하여 상기 지수들에 대한 개발 연구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수의 개발과 자료 축적이 조속히 이뤄져 양식어장의 서식지 적

합도 혹은 건강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어장정화사업 및 휴식년제의 사업효과를 보다 정

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생산성 실증 분석 

가. 어장정화사업 실증 분석 활용

현재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의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축적 등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상기의 어장생산성 요인 분석과 지수 분석

이 연도별 분기별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같은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을 유

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분기별 혹은 연도별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실증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휴식년제의 효과는 어장정화효과와 휴식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어장정화효

과는 이미 수행한 어장정화사업과 단위면적(또는 단위시설)당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규

명하여 추정 가능하다. 즉,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기 이전 연도의 대상품종에 대한 단위면

적당 생산량과 실시 이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하여 증감율을 추정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특별관리 어장정

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당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어장생산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어장정화사업이 수행된 시․군에서는 어장정화사업에 따른 양식품종의 자

원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양식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106 -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장정화사업 실시 이전의 생산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장정화사업 실시 전후의 상태를 비교

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함께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 : kg, %

구  분
사업 이전 사업 이후

2002 2003 2004 2005

단위면적당
생산량

100  73 162 269

생산량 
증가율

0 -27 62 169

<표 6-4> 어장정화에 의한 생산성 실증 분석 예시

상기 예시에서 어장정화사업은 2003년도 상반기에 실시되었다. 정화사업 실시 당해연

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오히려 -27% 정도 감소하였다. 이것은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양식어장 바닥이 뒤집히면서 부유물질이 증가하여 오히려 사업 당해연도의 생산량은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점차 부유물질이 가라앉고 양식장이 깨끗해지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면 만약 2002년도 생산량이 평

년보다 매우 높게 나올 경우 사업 이후 개선효과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업이전 3년 평균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분석의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유무분석 및 휴식효과 추가

휴식년제는 어장환경을 회복하여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어장환경

과 생산성 제고의 측면에서 휴식년제는 기존의 수산자원조성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따

라서 이미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은 휴식년제 효과분석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효과분석 시 수산자원의 인위적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와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유무분석(with & 

without the project)을 이용한다. 만약 유무분석 대신 사업 수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전후분석(before & after the project)을 적용할 경우,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여건 변화로 인

하여 사업 추진 효과 이외에 자연환경 및 먹이사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제6장 양식어장 휴식년제 효과분석

- 107 -

실제로 자원조성사업에 국한된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자원증대효과 이외에도 자원감소를 방지하는 자원감

소억제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분석에 의존할 경우 자원감소억제효과가 

측정되지 않아 자원조성사업의 효과가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 

우선 자원량에 대한 가정으로서 인공어초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원량

은 (c)와 같이 계속 감소하며, 인공어초사업이 추진되면 자원량은 (b)와 같이 증가한다

고 가정한다. 즉, 사업 수행 이전 사업예정지의 자원량은 100톤,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미사업지의 자원량은 50톤으로 감소, 사업이 실시된 사업지의 자원량은 162톤으로 증가

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전후분석을 실시하면 사업개시 시점( t0)에서의 자원량(a)와 현재( t1)의 자원

량만을 비교하게 되므로 자원증대효과인 면적 A만을 고려하고, 자원감소억제효과인 면

적 B는 사업의 효과로서 산정되지 않게 된다. 즉 전후분석의 경우 사업효과는 자원량 

62톤 증가로 나타나지만, 유무검증에서는 112톤(162톤-50톤)의 자원량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두 가지 분석간에 자원량이 62톤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자원증대효과

자원감소억제효과

자
원

수
준

A

t0 : 사업실시

B

t(시간)

자원량(b)

자원량(a)

자원량(c)

t1

100톤

162톤

50톤

사업예정지 사업지, 미사업지

유
무
분
석

112
톤

전
후
분
석

62
톤

<그림 6-5> 인공어초사업의 효과 예시

이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시에 따른 자원증대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 사업의 효과분석에는 유무분석이 실시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무분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유무분석의 경우 사업지와 비슷한 자연환경을 갖춘 대조구(비교

구)를 설정해야 하지만 완벽한 대조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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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경우, 대조구에 대한 어획효과조사가 별도

로 실시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휴식년제 효과분석에도 전후분석 보다는 유무분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 사업 모두 어장환경 회복과 어장 생산성 제고의 과정을 거치기 때

문이다. 특히 살포식 양식의 경우 어획과정은 일반적인 어로어업과 거의 유사하다. 결

과적으로 휴식년제 효과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후분석 보다는 유

무분석이 실시되어야 하며, 대조구에 대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조구는 휴식년제 대상해역의 실시 이전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휴

식년제 실시 이전의 어장생산성 즉,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동일한 인근의 어장을 대조구

로 선정하여 휴식년제 실시 이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유효하다. 

예를 들어 휴식년제가 실시될 대상해역의 표본어장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0kg일 

경우, 인근의 해역환경이 유사하면서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0kg인 휴식년제 미실시 

어장에 대해서 휴식년제 실시 이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조사하여 휴식년제가 실시

되고 있는 표본어장과의 생산량 차이를 비교한다. 다음 사례에서는 전술한 인공어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실시 어장은 계속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5kg

으로 감소하였고, 표본어장은 휴식년제 실시로 인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0kg에서 

16kg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조구인 미실시 어장과 휴식년제 실시어장

인 표본어장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1kg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본
어장

(16kg)

미실시 
어장
(5kg)

휴식년제 실시 어장

<그림 6-6>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 효과

이상과 같이 휴식년제 실시 표본어장과 미실시 대조구와의 생산성(단위면적당 생산

량) 차이를 분석한 후에는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

에 따른 경제적 효과(여기서는 양식생산에 따른 직접효과) 분석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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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 [∑순양식어업수익 - (사업비+사후관리비)] × 현가계수

순양식어업수익 = 순양식어업생산량 × 평균어가

순양식어업생산량 = 총양식어업생산량생산성증감효과
 

생산성증감효과 = 미실시어장생산량
휴식년제실시표본어장생산량 

순양식어업수익은 순양식어업생산량에 평균어가를 곱한 것이다. 순양식어업생산량은 

휴식년제 실시 양식어장을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연간 총양식어업생산량에서 생산

성증감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즉,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를 통해 휴식년제 실시 대

상어장에서 증가된 총생산량 증가분을 의미한다. 

생산성증감효과는 휴식년제 실시 표본어장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대조구인 휴식년

제 미실시어장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생산성증감효과라는 것

은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어장 생산성 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이며,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어장 생산량의 순수한 증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장 결 론





제7장 결  론

- 113 -

본 연구에서는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양식산업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그동안 양식어장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양식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양식어

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양식산 수산물의 안전성에도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장관리해역 중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어장 중에서 특단의 조치

라 할 수 있는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어장환경의 개선과 어장생산성 향상 그리고 안전한 

양식수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의하여 동 사업은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휴식 시 발생하는 양식업자 및 종사자의 소득손실 

보전에 관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기반이 미 조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개념을 법적인 개념 외에 생태와 양식어장 관리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해양생태, 양식어장 관리 및 양

식 산업적 측면에서 검토한 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

이 그 실시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한 도출되었다. 

어업인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양식어장 관리의 필요성은 모두

가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을 양식어장 관리주체인 어업인들의 노력 부족 뿐만 아

니라 육상기인 오염원, 전반적인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도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서도 어업인들은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휴식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또한 동 기간에 발생하

는 소득보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입

장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어장관리법｣의 원칙을 가능한 준수하면서 동 제도가 안

착될 수 있도록 실시방안을 수립하였다. 즉 동 제도 실시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어장관

리법｣에 의한 양식어장 휴식년제 조기도입 정착,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및 

휴식년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동 제도 시행의 기본적인 실시체계는 어장관리 정책 체계도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어장관리특별해역 중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어장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어

장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휴식을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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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기간 중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강화하여 어장을 개선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 기

간은 품종 및 어장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2～3년 정도로 설정하였다.

시행계획은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휴식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토록 하

였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향후 약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여 휴식

계획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시범실시방안은 동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휴식년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서 수립되었다. 시범사업 대

상은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조사가 실시되어 과학적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되고, 어

장관리 지정 후보해역으로 된 어장 중에서 휴식년제 도입이 용이하고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된 어장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시범실시방안은 ｢어장관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고, 해당 지자체 및 어업인들이 의견

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립하였다.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지원근거는 환경직불제를 원칙으로 하였고, 동 사업 

대상 어장이 시장․군수․구청이 면허하고 관리하는 어장이며, 물권에 해당하는 어업

권인 점을 고려하여 재원은 국비, 지방비 및 어업인 자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효과분석은 원칙적으로 양식어장 휴식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인 경제분석을 원칙

으로 하였으며, 환경개선 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도 효과로 추정하는 분석체계를 제시하

였다.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휴식 대상어장 및 해역 선정, 휴식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 보전, 휴식기간 중 어장정화 문제, 휴식의 효과, 휴식을 위한 재원 마

련 등이다. 

휴식 대상어장 및 해역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나, 

현재의 과학적 조사 자료의 한계, 조사비용 과다 및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완전

한 과학적 자료로는 불가능하므로 어업인들의 사업신청을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받아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유

도할 필요가 있다. 휴식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은 기본적으로 환경직불제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어업인 또한 휴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수

혜자이므로 어업인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휴식기간 중 어장정화 문제는 현재의 어장정화사업보다는 용이하지만 정화로 인해 발

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장정화 시 발생하는 수질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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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질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어장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물론 한 해

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다소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해당 품목

의 수급상의 문제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손실보전 및 어장정화사업비의 부담 등

으로 해역 전체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장정화 시 타 어장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어장정화 기법에 대한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식의 효과에 대하여 많은 어업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어장정화에 비하여 휴식의 효과는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증명되

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어장 및 품종에서는 어장정화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구태여 휴식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그 

효과를 충분하게 증명함과 어장상태 및 품종을 고려한 다양한 휴식에 따른 효과를 검증

하는 실험이 요구된다.

휴식을 위한 재원확보는 우선 정부에서 환경직불제에 의한 휴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

거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일 것이다. 지자체 

또한 정부의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예산 확보 방안 혹은 광특회계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지금 현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다소 빠른 감이 없지 않다. 2000

년 ｢어장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은 말할 것도 없고, 어장관리해역 지정도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어업인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동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도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시방안 및 시행계획은 아직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경

험이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대안들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업인들의 참여부족에 따른 사업시행

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는 현행 ｢어장관리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아 많다. 양식어장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소득 창출 이전에 공유재인 우리나라 연

안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양식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노르

웨이의 사례를 보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해양환경 기준에 의하여 양식 어업인들이 어

장환경 생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적인 조사 및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관

리기준은 실현성이 없다. 단순하면서도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에 근거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휴식년제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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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성명 연락처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관한 어업인 인식도조사

조사 담당자 멘트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설문조사 담당자 

OOO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분야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

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의뢰받아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휴식년제는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발생하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의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낮아진 양식어장을 쉬게 함으로

써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효과적인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식어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발전과 귀하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문에 협

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설문은 개인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

됨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장 조정희

전  화 : 02-2105-2856, 팩스 : 02-2105-2859, 이메일:

가.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① 경기도     ② 경상남도   ③ 경상북도   ④ 전라남도   ⑤ 전라북도

  ⑥ 충청남도   ⑦ 충청북도   ⑧ 인천시     ⑨ 부산시     ⑩ 울산시   

나. 양식어장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개인어장     ② 마을어장  ③ 협동양식어장   ④ 기타

다. 주 양식품종은 무엇입니까?
  ① 전복    ② 굴     ③ 김      ④ 미역     ⑤ 조피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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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10년 동안 귀하의 양식어장 생산성은 어떠합니까?

 ① 생산성이 높아졌음                ②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음 

 ③ 생산성이 악화되어 있음           ④ 잘 모르겠음

 

   1-1. (②, ③ 응답자만)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① 육상오염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의 악화  ② 양식어장 자가오염

     ③ 밀식 등 과잉시설        ④ 어장관리 미흡

2. 귀하는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알고 있음  

 ③ 잘 알지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음  ④ 모름                           

 ⑤ 처음 들어봄

3. 귀하는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

에 √해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필요 없음 ⑤전혀 필요 없음

3-1. 필요성

구     분 ①매우 시급 ②시급 ③보통 ④조금 시급 ⑤전혀 시급하지 않음

3-2. 시급성

구     분 ①매우 큼 ②큼 ③보통 ④약간 있음 ⑤효과가 없음

3-3. 효과

4. 귀하는 양식어장 휴식년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어업인을 위한 것으로 정부지원은 필요 없음

 ② 휴식년제 시행기간 중 생계대책차원에서 일부 정부지원이 필요함

 ③ 기타(                                               )

5. 만약 양식어장 휴식년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양식어장에 휴식

년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 

 ① 참여하겠음                       ② 생각해 보겠음

 ③ 참여하지 않겠음                  ④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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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①②응답자만) 참여하려는 이유는?(어장환경 악화 심각, 생산성 저하 등) 

                                                                          

5-2 (①②응답자만) 참여시 자담비율은?

                                                                          

5-3 (③④응답자만) 참여하지 않는 이유?(소득감소, 다른 방법강구 등)

                                                                          

6. 귀하는 양식어장 휴식년제 기간이 어느 정도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1년                              ② 1~2년

 ③ 어장환경이 완전히 회복때까지     ④ 모르겠음 

7. 귀하는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실시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경영체 또는 어업인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함

 ② 어장환경 회복이 시급한 어장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함

 ③ 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④ 기타 (                                            )

8. 양식어장 휴식년제가 시행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경영의 어려움                    ② 효과 불확실

 ③ 참여율 저조                      ④ 감시감독 어려움

 ⑤ 기타(                                      ) 

9. 귀하는 어장환경 악화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책임       ② 정부책임       ③ 어업인과 정부의 공동책임 

  ④ 기타(                       )

 9-1 (③에 응답한 경우만) 어업인과 정부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어업인 정  부

100% (          )%  (          )%

10. 양식어장 휴식년제 실시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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